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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록】

고교평 화제도 련 법 쟁 분석

고 민 정

제주 학교 교육 학원 교육행정 공

지도교수 고

학부모는 자녀교육의 책임과 의무를 지닌 교육권의 주체이며 학교를 선택하고 공

교육의 산과 학비를 부담하는 교육의 수요자이다.그럼에도 교육당국의 정책 결

정이나 학교 운 에도 학부모의 교육권이 늘 소외되는 경향이 많았다.이러한 상황

에서 학부모의 교육권의 범 와 내용 한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그리고 학부

모의 교육권과 국가의 교육권이 충돌하는 경우의 하나로 부모의 학교선택권에 한

제한이 문제된다.

이와 련해서 고등학교 평 화 입학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 등교육법 제47

조 제2항과 동법 시행령 제84조 제2항을 통해 평 화정책을 학교선택권의 입장에서

진단해 보고자 한다.

따라서,이 연구1)의 목 은 교육법 시행령 제71조 등에 한 헌법소원을 통해서

1995년 합헌성을 인정받은 고교평 화가 계속 유지되어 보면서 사회 여러 황에서

등장하는 각 사례들에 한 례를 살펴보는 동시에 헌법 근거를 악하도록 한

다. 한 고교입학 체제의 근간을 이루어 왔던 고교평 화정책을 학교선택권의 입

장에서 진단하고 개선 방안을 알아보면서 학부모 교육권의 개념 정립을 만들어 보

도록 한다.

독일․미국․일본․핀란드․ 랑스 등 부분의 국가들에서 학생․학부모의 선택

권이 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등학교 학생선발 제도를 운 하고 있다는 에서

시사하듯이 교육의 균등을 추구하고 국가 교육의 질과 수월성을 반 으로 향상

시키고자 하는 정책 논리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1)이 논문은 2011년 8월 제주 학교 교육 학원 원회에 제출된 교육학 석사학 논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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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서 론

1.연구의 필요성 목

모든 인간은 성장의 가능성과 함께 성장의 욕구를 지니는 까닭에 인간의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든지 성장하는 삶이 된다.이는 인간이 신체 ,도덕 ,정서 ,사회

으로 성장한다는 것이고 교육은 이와 같은 인간의 성장에 한 사회 활동을 뜻

한다.따라서 성장의 가능성이 존재하는 한 교육의 가능성이 존재하고 성장의 욕구

가 소멸하지 않는 한 교육을 필요로 한다.(이상달,2000).

우리 헌법은 교육권의 요성을 인식하여 헌법 제31조 제 1항에 ‘모든 국민은 능

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지 까지 교육계 내외에서 학교가 모든 교육을 독 해야 하는 것으로 인식 되었

으며 학생에 한 교육 책임을 모두 학교에만 돌린 결과 학부모의 교육 역할이

약화 되었다. 한 공교육 이념이 강조되어 학교 교육에 한 국가 는 정부의 감

독과 통제가 강화되면서 교육의 주체가 국가이어야 한다는 생각이 지배 이었다.

우리나라는 1949년 제정된 교육법을 개정하면서도 학부모 교육권에 한 규정

을 두지 않았다.그러나 차 국제화,개방화,세계화에 따른 교육의 질 변화와

인식 변화에 따른 국민의 교육 요구가 교육권으로 구체화되었고 1995년 5월 31일

교육개 원회가 신교육체제 구상을 발표하면서 공 자 심 교육이 수요자 심

교육의 권리를 부각 시키게 되었다 (조석훈,2006).

학부모의 교육권이 법령에 나타난 것은 1997년 구교육법이 교육기본법, · 등교

육법,고등교육법으로 개편되면서 부터이다.교육기본법 제5조 제2항에 ‘학교 운

의 자율성은 존 되며 교직원·학생·학부모 지역주민 등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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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학교 운 에 참여 할 수 있다’,동법 제13조 제1항에 ‘부모 등 보호자는 보호

하는 자녀 는 아동이 바른 인성을 가지고 건강하게 성장 하도록 교육할 권리와

책임을 가진다’하여 학부모 는 부모라는 용어로 명시 되었고 학부모는 교육당사

자의 지 를 부여받게 되었다 (권선자,2008).

이러한 제도에 의해 학습자의 선택권이 강화되어 본인의 여건이나 능력에 따라

교육을 받을 수 있으며 한 학부모 교육권에 한 심이 증 되고 학부모 교육권

에 한 논의도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여 히 학부모는 교육활동에 있어서도

부차 인 치에 있다.학부모는 자녀 교육의 책임과 의무를 지닌 교육권의 주체이

며 학교를 선택하고 공교육의 산과 학비를 부담하는 교육의 수요자이다.그럼에

도 교육당국의 정책 결정이나 학교 운 에서 학부모의 교육권이 늘 소외되는 경향

이 많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학부모의 교육권의 범 와 내용 한계를 살펴 볼 필요가 있

다.그리고 학부모의 교육권과 국가의 교육권이 충돌하는 경우의 하나로 부모의 학

교 선택권에 한 제한이 문제 된다 (노기호,2008).

이와 련해서 고등학교 평 화 입학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 등교육법 제47조

제2항과 동법 시행령 제84조 제2항을 통해 평 화정책을 학교 선택권의 입장에서

진단 해 보고자 한다.

이 연구의 목 은,교육법시행령 제71조 등에 한 헌법 소원을 통해서 1995년

합헌성을 인정받은 고교평 화가 계속 유지 되어 오면서 사회 여러 황에서 등장

하는 각 사례들에 한 례를 살펴보는 동시에 헌법 근거를 악해 보는데 있

다.

한 고교 입학 체제의 근간을 이루어 왔던 고교평 화정책을 학교선택권의 입장

에서 진단하고 개선 방안을 알아보면서 학부모 교육권의 개념 정립을 만들어 보도

록 하겠다.

2.연구문제

본 연구에서는 평 화정책에 한 재인식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

을 바탕으로 하여 평 화정책이 추진되어 오면서 나타난 각 사례에 한 례를 분

석해 으로써 앞으로 평 화정책이 보다 효율 으로 시행 될 수 있는 방안을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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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보고,학부모의 교육권과 학교 선택권의 법 근거와 의의를 의미있게 련지어

보도록 하겠다.

본 연구의 문제를 구체 으로 진술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고교평 화의 개 을 통해 도입 개과정,법 근거, 황은 어떠한가?

둘째,학교선택권의 헌법 근거는 무엇인가?

셋째,주요국가의 입학제도의 특징과 시사 은 무엇인가?

넷째,고교평 화 련 법 쟁 은 무엇인가?

3.연구방법

본 주제를 연구하는 데는 문헌 연구의 방법을 가지고 진행하도록 하겠다.

먼 ,고교평 화 제도의 개 에 있어 도입, 개과정, 황 등은 한국교육개발원

에서 발간한 ‘한국교육 정책의 쟁 과 과제(1999)’와 ‘고교평 화 실시지역 결정권

연구(2010)’등의 자료를 통해 정리하도록 하겠다.

학교 선택권 헌법 근거는 학부모 교육권,학교 선택권,고교평 화에 련된 논

문 자료들을 통하여 연구하도록 하겠다.

그리고,교육 장에서 나타난 학부모 교육권 련 사례들과 학교 선택권에 해

서는 여러 례 분석이 등장하게 되었다.이에 따라 사안에 해당되는 헌법재 소와

법원 례의 구체 분석을 통해 고교평 화 제도 그 결과에 따른 법 쟁

부분을 연구하도록 하겠다.

즉,학부모 교육권,학교 선택권,고교평 화에 한 선행 연구된 논문과 문헌 자

료 연구를 기본으로 하여 행 법제와 교육 례를 비교 분석하여 문제 을 기술

정리하도록 하겠다.

4.선행 연구의 검토

지 까지 평 화정책에 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져 왔지만 부분이 평 화정책

의 효과성 타당성과 련된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

이병환의 논문(학교 선택권의 입장에서 고교평 화정책의 개선방안 2002)에서는

고교평 화정책이 등교육의 정상화,고교간 격차해소,지역간 균형발 ,사교육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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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감, 도시 인구집 억제를 목 으로 실시되어 왔으나 최근 사회변화에 따른 다

양한 요구의 증 와 함께 문제 을 가지고 있다고 언 하 다.

정책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하고 인식의 측면을 살펴보았던 서용희․주철

안의 논문(고등학교 평 화정책 집행과정의 향요인 분석연구 2009)에서는 평 화

정책이,단순히 학생들을 획일화 시키는 도구 는 학 입시를 한 도구로서 인

식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학생이 공평한 교육 기회를 제공 받고 학교의 교육 노

력과 역량에 따라 학생의 수월성이 개발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는 정책으로 재인

식되어야 한다고 하 다.

교육권에 한 논의는 권선자의 논문(헌법상 학부모교육권 2008)에서 찾아 볼 수

있었다.학부모의 교육권은 자녀의 교육 받을 권리를 보호하기 한 목 으로 규정

된 법을 근거로 교육 제도나 그에 따른 조직을 침해하지 않는 법 내에서 선택권

과 참여권,요구권을 행사 할 수 있다고 언 하 다.

시 에 따른 교육권의 인식 변화를 다룬 김덕근의 논문(학부모의 교육권 인식변

화에 한 비교 분석 2007)에서는 1998년과 2007년도의 통계자료를 비교 분석하여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한 연구 결론을 내놓았다.교육에 한 학부모의 권리가 어

느 정도 보장되고 있는지에 하여 2007년에는 고학력일수록 정 인 견해를 보

고 학교 선택권의 보장 정도에 하여 고학력자일수록 생활수 이 높을수록 학교

선택에 한 부정 인 견해를 보인다고 나타내었다.

선행 연구된 논문들을 통해 볼 때 소극 인 교육권에서 출발하여 차 국가 교육

권,학부모 교육권 측면으로 주제가 옮겨 갔으며 학교 선택권 입장에서 고교평 화

정책을 다루거나 헌법 합성을 검토하는 연구들이 이어져왔다.고교평 화 실시

지역 결정권에 한 연구를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실시하면서 변화하는 사회와 교육

실 악에 힘을 쏟기도 하 다.

이와 함께 교육 장에서 나타나는 학부모 교육권 련 사례들과 학교 선택권에

한 례 분석을 통해 연구 역을 확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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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고교평 화 제도의 개

1.도입 개과정

평 화제도는 등학교의 교원,시설 등 교육조건의 평 화를 목 으로 하는 제

도라고 할 수 있는데,그 의미와 함께 학교와 일반계 고등학교의 거주지 기 (학

군별)입학추첨 배정제도를 포함한 용어로 사용하고 있다.따라서,교욱조건의 시설

의 평 화정책과 함께 법령으로 정한 지역에서의 일반계 고등학교의 입학에 한

교육감의 학생추첨 배정제도를 고등학교 평 화제도라고 하게 된다 (강인수,2002).

고등학교 평 화정책은 1970년 반에 고교 입시 과열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한 방안으로 실시되었다.1960년 에 학교 입시 경쟁이 치열해지고 이에 따라

여러 가지 문제와 부작용이 나타나게 되자 이를 해결하기 한 방안으로 1969년에

학교 무시험 진학제도를 실시하게 되었다.그 결과 등학교에서의 입시 주 교

육은 사라지게 되었으나 고교 진학을 한 입시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게 되었다.

이로 인해 학교 교육은 일류 고등학교 진학을 한 입시 주 교육으로 변질되

어 많은 문제 을 래 하 다.즉 입시 비를 해 학교 교육 과정이 비정상 으

로 운 되었기 때문에 학생의 인 발달이 해되었고 학부모들은 학교 밖에서

행해지는 과외 수업 등에 과도한 사교육비를 부담하게 되어 학교 교육에 한 불신

풍조까지도 만연하게 되었다.

고교 입시에 따른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등교육이 당면하고 있던 문제를 해

결하기 하여 1973년 입시제도연구 의회를 구성하여 고교 입시 제도를 개선하기

한 시안을 작성 하 고,정부는 이를 토 로 고교입시제도 개선 평 화정책의

추진을 한 기본 방향을 수립 하 다.그 당시 수립된 고교평 화정책의 기본방향

은, 학교 교육의 정상화를 진하고 학교간 격차를 해소함은 물론 과학 실업

교육을 진흥 시키고 지역간 교육의 균형 발 을 도모하고 국민의 교육비 부담을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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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 시키며 학생 인구의 도시 집 경향을 억제하는 것이었다.

고교평 화정책은 1974년 서울과 부산에서 시작하여 그 이듬해에는 구·인천·

주로 확 되고 1979~80년에는 소도시 지역까지 확 되어 1981년에는 21개 도시지

역으로 확 되었다.그 후 소도시 지역의 경우 평 화정책의 실효성이 미약하다는

논쟁이 계속 되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평 화정책을 폐지하기도 하 다.그러나 그

일부 지역에서는 평 화정책으로 다시 환원하기도 하 고 다른 지역에서는 평

화정책을 추가로 채택 하면서 2001년 17개 지역까지 실시되었다 (김 철,2003).

그러나 2002년 경기도 지역에서 과천시,안양시,군포시,의왕시,부천시,고양시

가 평 화정책을 추가로 채택 하 다.그리고 성남시는 종 까지 평 화에서 제외

하 던 분당 지역에서 평 화정책을 면 확 ,실시하도록 하 다.이에 따라 2002

년에는 평 화 실시 지역이 23개 지역으로 크게 확 되었다.고교평 화정책 실시

지역 가운데 서울·부산· 구·인천 4개 도시에서는 학군을 설정하여 학군별로

형하고 나머지 지역에서는 단일 학군제를 채택하여 오고 있다.

1995년 한국교육개발원의 고등학교 평 화정책의 개선 방안 연구에서는 고등학교

진학 제도 개선 방안으로 고등학교 평 화정책에 한 사항을 시·도 교육감에게

임하고 희망하는 사립고등학교에 학생 선발권을 부여하며 평 화 지역의 학교에서

도 선지원 후추첨 배정 방식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제안하 다. 한 1995년 5월 31

일 발표된 ‘교육개 방안’에서도 학습자의 다양한 개성을 존 하는 · 등교육 운

이라는 방향 아래 학생들에게 학교 선택권을 부여하는 방안이 제안 되었다.이와

같은 맥락에서 교육부는 평 화 지역의 일반계 고등학교는 1996년도부터 학군내 선

복수 지원,후추첨 방식에 따라 학생을 선발 할 수 있도록 하 다.

1980년 에는 고교평 화정책을 보완하기 한 목 으로 과학고등학교,외국어고

등학교 등과 같은 특수목 고등학교가 설치되었고 1990년 반부터는 고교체제를

다양화 한다는 차원에서 특성화고등학교와 자율학교 등의 다양한 고등학교들이 설

치 운 되고 있다.그리고 2002년부터는 자립형 사립고등학교가 시범 운 되고 있

다.특성화고교 제도는 학교 설립을 크게 완화하고 특성화고교로 지정되면 비록 평

화 지역이라도 학생의 지원에 의하여 선발 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과정에서도 학

교별 특성을 반 한 특성화고교를 인정하고 있다. 재 특성화고교는 특성화 안

학교와 특성화 직업학교로 나 어 운 되고 있다 (김 철,2003).

고교평 화정책은 정책논리와 이념의 평등지향성이라는 측면을 가지고 있다.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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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정책은 학무시험 진학제로의 명 개 과 동일선상에서 당시에 보편 으로

수용되던 선별 입시경쟁의 틀과 학교간 존재하는 격차와 서열을 일시에 해소하고

자한 정책이다.이러한 평등 지향 논리는 이후 교육행 와 제도운 반에 걸쳐

지침 표상이 되어 교육의 실제에 향을 미치게 된다.그리고 정책은 정치 성

격을 가지고 있다.교육정책이 외 인 필요와 내재 요구의 에서 결정되는 성

향을 형성해 왔다고 할 때 평 화정책도 그러한 속성을 보이고 있다.이는 제3공화

국과 학교무시험제도,제4공화국과 평 화정책,제5공화국과 1980년 7․30교육개

조치에서와 같이 교육정책의 결정이 정치체제의 형성과정에서 정치 요구를 반

하여 외재 요구가 교육의 필요와 합치될 때 정책결정이 이루어지는 형태를 지

님을 의미한다.

평 화정책은 집행과정에서 정책 인 환경과 여러 상황이 고려되어 단계 으로

용 지역이 확 되었으며 여러 차례의 간평가,정책연구,자체평가,보완연구 등

을 통하여 평 화정책의 기본 틀을 유지 하면서 보완 집행되었다.

평 화정책의 과정을 시 별 주요한 사건을 심으로 나 어 평 화정책 도입,

평 화정책 평가 연구,평 화정책 확 ,평 화정책 확 보류 보완,평 화정

책 일부 지역 해제,평 화정책 부활 재확 단계로 구분하 다.

가.평 화정책 도입기 (1974~1975)

문교부는 1972년부터 입시제도 연구 의회를 구성하여 작성한 입시제도 개 안

에 근거를 두고 입시제도 연구 의회가 제안한 개 안을 토 로 정책안을 구체화

하 다.이에 따라 1973년 2월 28일 평 화정책이 확정 발표되었고 1974년 평 화

정책을 서울과 부산에서 우선 도입하여 용되면서 그 동안 제기되었던 여러 가지

교육 ·사회 문제와 병폐들을 해소하는 효과를 거두었다.

1975년에 고교입시 경쟁의 과열 정도,고교학생 수용 능력과 학교 여건 등이 고

려되어 평 화 지역은 인천, 구, 주 등 3개 도시로 확 되었다.

나.평 화정책 평가 연구기 (1978~1979)

1975년 이후부터 지속 으로 제기된 평 화정책의 문제들에 한 논의의 양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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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해짐에 따라 문교부에서는 평 화정책의 재검토를 해 한국교육개발원에 고교

평 화정책의 평가 연구를 하여 평가를 실시하 다.1978,1979년에 ‘고교평

화정책의 평가 연구’보고서가 발표되었고 그 결과,평 화정책의 추진에서 나타나

는 다양한 문제에도 불구하고 고교 교육 기회를 확 하고 학교간 교육 여건 격차를

이는데 기여한 바가 크다고 하는 성과에 보다 주목하여 반 으로 정 인 평

가가 이루어졌다.

다.평 화정책 확 기 (1979~1981)

평 화정책은 한국교육개발원의 ‘고교평 화정책의 평가 연구’보고서를 기반으로

1979년에 다시 확 실시되었다.1979년에는 · 주·마산·수원·청주·춘천·

제주 등 7개 도시가 용 지역에 포함되고 1980년에는 성남·원주·천안·군산·이

리·목포·안동·진주 등 8개 도시가 포함되었으며,1981년에는 창원이 마산으로부

터 독립됨에 따라 총 21개도시까지 확 되었다.

라.평 화정책 확 보류 보완기 (1982~1989)

1982년에는 평 화정책이 가지는 문제 에 한 수정·보완책을 강구 하고자

국 인 평 화 확 실시 계획을 면 으로 보류하기로 결정하고 ‘평 화정책 보

완계획’을 발표하 다.

이에 따라 평 화정책은 당면 안에 한 부분 보완이 시도되었는데,그 기본

방향은 평 화 지역을 더 이상 확 하지 않고 새로운 문제 에 해서는 제도 인

보완책을 강구 하고 지역 특성을 고려한 실질 인 평 화 실 을 해 일 성 있게

운 한다는 것이다.즉 학군 학교 배치를 조정하여 정화를 도모하고 과학

재교육을 한 학교 설립을 쟁 화 하며 사학의 새로운 증설 유치 지원 육성,

교원의 신분 보장 강화를 한 정책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보완 계획을 제시 하

다.

1985년 한국교육개발원,1987년 교육개 심의회에서 평 화정책 평가 연구를 시

행 하 고 이는 평 화 보완책에 한 보다 근본 인 해결에 많은 심을 두었다.

그 결과 많은 문제 에도 불구하고 평 화가 가져온 정 인 효과들은 높게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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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고 학부형이나 교사들이 평 화정책의 계속 인 실시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서용희․주철안,2009).

마.평 화정책 일부 지역 해제기 (1990~1999)

1990년에는 ‘고등학교 평 화 제도 개선 방안’이 확정 발표됨에 따라 평 화 제도

의 기본 골격은 유지하되 미비 을 보완하여,고교의 다양화와 특성화를 살리고 제

도 변화의 충격을 최소화하고자 하 다.하지만 이 개선안은 정책의 확산보다는 축

소되는 상으로 나타나 1990년 해당 시·도 교육감의 해제 요구에 따라 목포·군산·

안동 지역의 평 화가 최 로 해제되었고 1991년에는 춘천·원주·이리가 해제되었

으며 1995년에는 천안이 제외되어 평 화 실시 지역이 14개 지역으로 어들었다.

1996년에는 교육개 원회에서 고교 교육의 다양화와 수월성을 재고하고 학교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할 목 으로 교육 수요자에게 학교 선택권을 부여 한다는 내용

을 발표 하 고 이 방안에 의해 당시 평 화 지역 14개 가운데 평 화 용 13개

지역에서 선복수지원 후추첨제를 시범 으로 도입하거나 면 도입하게 되었다.

바.평 화 부활 재확 기 (2000~ 재)

2000년 이후 격히 교육 환경이 변화하고 입에서 내신 성 의 비 이 높아져

과학고·외국어고를 비롯한 비평 화 지역의 학생들이 상 으로 불이익을 받게 되

는 양상이 발생 하면서 교육 수요자들은 고교평 화정책의 부활을 다시 요구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2000년 울산에서 평 화정책을 새로이 도입 하 고 군산시와 익산시에

서 고교평 화가 부활되었다.2002년 경기도의 고양·부천·안양·과천·의왕·군포

지역에서도 새로이 평 화 제도가 도입되었고 2005년에는 평 화를 해제 했던 목포

가 다시 평 화 용 지역으로 환 하 으며 여수·순천시가 새로이 평 화 지역

으로 도입 되어 26개시로 확 되었다.2006년에는 경남 김해시,2008년에는 포항시

가 용 지역으로 환 되어 재까지 35년의 평 화 역사상 가장 많은 지역이 평

화정책을 용하고 있다 (서용희․주철안,2009).

그간 평 화정책 실시에서부터 2010년 재까지 지역 황은 <표Ⅱ-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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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4 1975 1979 1980 1981 1989 1990 1991 1995 2000 2002 2005 2006 2008 2010

울

부산

대

천

주

대전

전주

마산

청주

수원

천  ×

제주

창원

남

원주 ×

천안 ×

산 × 부활

리 ×

포 × 부활

안동 ×

진주

산

울산

고양

부천

안양

과천

포

여수

순천

김해

포항

1974 1975 1979 1980 1981 1989 1990 1991 1995 2000 2002 2005 2006 2008 2010

<표 Ⅱ-1>고교평 화 실시 지역

주:1)음 부분은 평 화 제도 용기간

2)×는 해제시

※자료 :임연기․송기창․신상명․고 (1999)“한국교육정책의 쟁 과 과제”에서

인용 하 으며,2002년 이후 단계는 본 자료를 통해 추가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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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고교평 화 제도의 법 근거

어떠한 제도나 정책이든지 그것의 필요에 한 사회의 요청이나 정책 합목 성

은 헌법 가치 단이 제가 되어야 한다.그러므로 고등학교 평 화 입학제도도

최고 규범인 헌법의 이념과 교육 조항의 원리를 기 로 하는 평가가 어떠한 기 의

평가보다 먼 이루어져야 하며 그 결과가 존 되어야 한다는 것이 법치주의 원리

이다.

고등학교 평 화 입학 제도에 하여 · 등교육법 제47조 제2항은 “고등학교의

입학방법 차에 하여 필요한 사항은 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하여 법률에서

직 규정하지 않고 통령령에 포 으로 임하고 있다.이 법률 규정에 따라

· 등교육법 시행령 제77조는 제1항에서 “고등학교의 입학 형은 당해 학교의 장

이 실시한다.이 경우 입학 형 방법 등 입학 형에 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

감의 승인을 얻어 당해 학교의 장이 정한다”고 규정하고,제 2항에서는 “제 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교육인 자원부령이 정하는 지역 안에 소재하는 고등학교의 입학

형은 당해 교육감이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강인수,2002).

이 시행령에 따른 교육인 자원부령 <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 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한 규칙 (1974.5.23문교부령 제338호,8차 개정 2001.2.15교육인 자

원부령 제 780호)>제 2조는 · 등교육법 시행령 제7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 형을 실시하는 지역을 서울특별시,부산 역시, 구

역시,인천 역시, 주 역시, 역시,울산 역시,수원시,성남시,안양시,부

천시,고양시,군포시,과천시,의왕시,청주시, 주시,익산시,군산시,목포시,여수

시,순천시,김해시,포항시,창원시,마산시,진주시,제주시로 정하고 있다.

이들 외에 련 조항으로 · 등교육법 시행령 제80조에서 고등학교를 선발 시

기에 따라 기,후기학교로 나 고 기학교는 실업계 고등학교, ·체능 고등학교,

특수목 고등학교,특성화 고등학교이고 일반계 고등학교는 후기학교이다.

그리고 · 등교육법 시행령 제81조는 고등학교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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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학한 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의 1개 학교를 선택하여 당해 학교의 입학 형을

실시권자에게 지원하여야 한다.다만 제81조 제5항은 제7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

여 교육인 자원부령이 정하는 지역의 후기학교 주간부에 입학하고자 하는 자는 교

육감이 정하는 방법 차에 따라 2이상의 학교를 선택하여 지원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입학 형 방법은 · 등교육법 시행령 제82조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기학교의 입학 형은 그 실시권자가 따로 정하는 방법에 의하거나,제2항의 규

정에 의한 입학 형 방법에 실시고사, 성검사,실험·실습 면 등을 반 하는

방법으로 실시 할 수 있다.

후기학교의 입학 형은 학교의 학교생활기록부의 기록 는 선발고사에 의하

거나 이를 병합한 방법에 의한다.동법 시행령 제84조 제2항은 제77조 제2항에 의

하여 교육인 자원부령이 정하는 지역의 후기학교 주간부 신입생은 고등학교 학교

군별로 추첨에 의하여 교육감이 각 고등학교에 배정하되 시행령 제81조 제5항에 의

하여 2이상의 학교를 선택하여 지원한 경우에는 그 입학 지원자 에서 추첨에 의

하여 당해 학교 정원의 부 는 일부를 배정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다만 후기

학교 주간부의 경우 거리·교통이 통학상 극히 불편한 지역에 소재하거나 특별한 사

유가 있어서 추첨 배정이 곤란한 학교로서 교육감이 지정한 학교에 하여는 추첨

에 의하지 아니하고 당해 학교의 교장이 학생을 입학하게 할 수 있다.후기학교 야

간부 신입생은 교육감이 각 학교에 통보한 입학 형에 한 자료에 따라 당해 학

교의 장이 선발한다.학교군은 시·도별로 학교 분포와 지역 여건을 참작하여 교육

감이 교육 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하여 이를 고시 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고등학교 평 화 입학배정제도는 법 인 근거로 ․ 등교육법 제47

조 제2항과 그 임에 의하여 동법 시행령 제84조 제2항을 들 수 있다.실시지역은

동법 제47조 제2항과 그 임에 의한 동법 시행령 제77조 제2항 이에 따라 재

임된 교육부령인 <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 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한 규칙>에

서 정하고 있다 (강인수,2002).

3.고교평 화 제도의 황 운 실태

1988년 평 화 시책 개선 방안을 통한 조정권의 임으로 1995년까지 평 화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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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도시는 14개에 불과하 으나 수월성 교육이 더욱 강조되는 2000년 이후에는

오히려 평 화 용 도시가 2000년 17개,2002년 23개,2005년 26개,2006년 27개,

2008년 28개로 확 되었다.

학교 교육 정상화,입시부담 고입재수생 문제 완화,고등학교 교육기회

확 ,학교간 교육격차 완화, 도시 인구집 억제 등의 정 인 측면과 학력

하,학생과 학부모의 학교 선택권 제한,명문고 형성의 인 제한,사립고교의 자

율성 약화와 사학 발 해 등의 비 측면에서의 평가가 다양하게 이루어지면

서 수많은 논쟁이 이루어졌고 평 화정책은 그 과정에서 확 ,축소 시행 폐지,

재도입 등의 과정을 반복 으로 거치면서 지속 으로 이어져 왔다 (윤정일 외,1996).

이는 평 화정책이 가지는 문제 에도 불구하고 평 화정책이 가지는 사회 통합

효과가 다수의 국민들에게 크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즉,평 화

정책은 교육정책의 바탕에 평등교육을 그 배경으로 하여 다양한 계층·능력·포

부·가정 문화 배경을 가진 학생들이 하나의 고등학교에 배정되어 함께 생활하는

경험을 하게 함으로써 사회통합에 필요한 계층간 소통과 이해를 돕는데 결정 으

로 작용하기 때문이다.뿐만 아니라 다양한 교육 혹은 지역 발 논쟁 속에서도

고입 비를 하는 수험생 학부모들의 실 인 단과 요구에 평 화정책이 부

응하는 교육제도로 정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병환,2002).

고교평 화정책을 정책 목표의 달성도 측면에서 평가 한다면 먼 정 인 변화

면에서 학교 교육과정 운 이 정상화 되었다는 이다.이와 함께 과열 입시 경

쟁에 따른 교육 문제와 사회 병폐가 많이 해소 완화 되었다. 한 고등학교 교

육 기회를 확 하면서 고등학교의 지역간,계열간,학교간 교육 격차가 완화 되었다

는 이다.

고교평 화정책은 학생,교원,시설,재정의 평 화정책을 지향하면서 고등학교

교육 기회를 폭 확장하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고 이로 인해 고교교육의 기회 균등

이 보다 극 으로 실 될 수 있었다. 한 실업계 고교 진학을 우선 형하는

입시 정책을 실시함으로써 실업계 고등학교에 안정 인 정원 확보와 우수한 학생

유치가 가능하게 되었다.

이와 함께 고교평 화정책으로 고등학교간의 격차가 완화됨에 따라 과거와 같은

학교간의 우열 의식이 사라지게 되었다.

그러나 고교평 화정책 실시로 다음과 같은 교육 문제와 부작용을 낳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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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 고교평 화정책의 실시로 효율 인 학생 지도의 곤란과 함께 고교 교육의 질

이 하되었다는 우려를 낳게 되었다.그러나 지 까지 고등학교 평 화정책이 학

생들의 학업 성취도에 미친 향을 분석한 연구 결과에 의하면 평 화정책으로 학

생들의 반 인 학력이 하되었다는 실증 자료는 나오지 않고 있다.

다음,고교평 화정책은 추첨 배정 방식에 의해 학생들을 고등학교에 배정하기

때문에 학생 는 학부모의 학교 선택권이 제한되는 문제를 갖고 있다.이 은 최

근 수요자 심 교육이 강조되면서 과거보다 핵심 인 쟁 으로 부각 되고 있고 동

시에 학교의 학생 선발권을 제한하여 자율 인 학교 운 을 제약 한다는 도 지

되고 있다. 한 고교평 화정책의 실시로 사학의 자주성과 자율성이 크게 축되

었다.그리고 평 화 지역 내에서도 학군간․학교간 불평등으로 특정학군을 선호하

는 경향이 심화 되었고 이로 인해 사회 갈등 양상이 나타나기도 하 다.

교육 정책에 한 평가는 평가자의 에 따라 평가 기 이 다르게 용 될 수

있는데,먼 정책 목표의 달성도 측면과 정책 수혜자의 만족도 측면에서 악해

볼 수 있다.

이러한 평가와 아울러 평 화 입학 제도에 한 연구들은 이 제도를 유지·확

하거나 보완할 것을 제안하기도 하고 제도 자체를 폐지할 것을 주장하기도 한다.

유지·확 나 폐지 는 폭 수정 보완을 주장하는 최근의 연구들은 지식기반

사회,국제화사회의 무한경쟁 시 에 국가 경쟁력의 제고를 그 이유로 들거나 외국

의 교육 개 이 평등성 이념에 수월성을 가미 하려는 경향을 들기도 한다.

2011년,경기도의 안산시와 명시 그리고 의정부,강원도에서 고교평 화정책을

채택 하느냐 안하느냐 논의 에 있다.

4.최근 개정

평 화정책은 1974년 시행 기부터 재까지 계속 인 쟁 사안이 되었으며 향

후에 지속 으로 논쟁이 악순환 될 가능성이 있는 정책이고 다양한 교육 련 집단

과 사회 계층의 이해 계가 상충되고 있는 정책이므로 다양한 주장에 내재된 논리

를 드러내어 분석 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2011년 ․ 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입법 고 차를 거쳐 의결되었

다.(2011.3.18)이번 일부개정령안 주요 내용은,학칙의 기재사항 제정․개정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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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지방교육 행정기 학교에 한 평가제도 개선,학생의 징계방법으로 출석

정지 도입,학교운 원회 운 방법의 개선,교육감이 고등학교 입학 형을 실시하

는 지역의 지정권한 시․도 이양이다.이 심사는,지방자치단체의 고등학교 입

학 형 실시에 한 자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교육감이 고등학교 입학 형을 실시

하는 지역지정에 한 교육과학기술부 장 의 권한을 일정한 요건하에서 지방자치

단체로 이양하려는 부분이다 (안 제77조 제2항 제77조 제3항,제4항 신설).

즉,“ 재 교육감이 고등학교 입학 형을 실시하는 지역(평 화지역)을 교육과학

기술부령으로 정하고 있어 지역의 교육 수요와 여건에 부합하는 고등학교 입학 형

을 실시하는데 한계가 있다.통학의 편의성,학교군 설정 학생 배정 방법 등에

한 여론 조사 결과 등을 고려하여 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 형을 실시하는 지

역을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하여 여론조사 등을 통해 지역 주민들의 교육 정책에

한 참여 기회가 확 되고 지방자치단체의 고등학교 입학 형 실시에 한 자율성

과 책임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 되는 바다 ”라고 설명되어 있다.

<표 Ⅱ-2>신․구조문 비표를 보면 개정된 안의 구체 인 내용을 후 비교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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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개정안                   

제77조(고등학교 입학 형의 실시권자)

①(생략)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교육과학기

술부령이 정하는 지역안에 있는 소재하

는 고등학교의 입학 형은 당해 교육감

이 실시한다.

제77조(고등학교 입학 형의 실시권자)

①( 행과 같음)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요

건을 모두 충족하는 지역으로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지역 안에 소재하는 제

80조 제1항의 후기학교 입학 형은 교

육감이 실시한다.

1.학교간 거리,교통의 발달정도 등에

비추어 학생의

통학에 불편이 없을 것

2. 학교 졸업생 수와 고등학교 입학

정원이 한 균형을 이룰 것

3.다음 각목의 내용을 포함하는 타당

성 조사 결과 교육감이 입학 형을 실

시하는 것이 합할 것

가.학교군 설정

나.학생배정방법

다.학교 간 교육격차 해소계획

라.비선호 학교 해소계획

마.단 학교 교육과정의 다양화,

특성화 계획

4.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 학부모

등을 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가

시․도 조례로 정하는 기 을 충족할

것.이 경우 여론조사 내용에는 제3호

각목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교육감이 입학 형을

실시하는 지역의 지정을 해제하기 하

여 시․도 조례를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 학부모 등

을 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가 시․

도 조례로 정하는 기 을 충족하여야

한다.

④ 제2항 제3호,제4호 제3항의 타

<표 Ⅱ-2>신․구조문 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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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성 조사,여론조사에 필요한 구체

인 내용은 시․도 교육 규칙으로 정한

다.

Ⅲ.학부모의 자녀 학교 선택권의 법 논거

1.학부모 교육권

가.교육기본권으로서의 학부모 교육권

교육권은 교육에 한 일정한 권리를 보호하고 이익을 간직하기 하여 법이 일

정한 자격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에게 주는 힘이나 본인의 의사를 우선 으로 주장

하고 타인을 지배할 수 있는 힘으로 정의되고 있다 (강인수,1989).

교육 기본권의 개념은 교육에 련 되어 있는 주체들간의 이해 계에서 그 문제

로 부각되었다.따라서 교육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생겨날 수 있는 상들의 문제

을 법 인 에서 해결할 수 있는 기본 인 제를 제시하여 수 있다는데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헌법 제3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

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조항에 근거하여 교육 기본권이 보장된다.교육 기본권

의 주체는 국민이다.여기서 기본권은 주 으로 국가의 반사 이익이 아닌 국민

이 극 으로 국가에 하여 주장할 수 있는 주 공권이며, 실 이고 직

효력을 가진 공권이다.따라서 국민은 국가에 하여 인간으로서의 자신의 발 과

성장을 하여 정당한 의미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즉,교육 기본권

은 학습자로 하여 잠재 능력을 개발하여 인간 인 성장과 발달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함으로서 건 한 시민 의식과 인격을 갖춘 사회 구성원으로 성숙할 수 있도록

보장되어지는 기본권이라 하겠다.

헌법재 소 례는 ‘교육의 자유는 교육 효과를 증 시키기 한 불가결의 수단

이다.교육의 자유가 보장 되는 경우에만 교육의 자주성, 문성,정치 립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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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되고 국민의 교육 기본권이 보장 될 수 있다’고 하여 교육 기본권의 자유권성

을 강조하고,‘교육을 받을 경우는 능력이 있으면서도 경제 이유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육 조건 정비를 국가에 하여 극 으로 요구할 수 있는 사회 기본

권의 하나이다’하여 사회 기본권성을 제시 한 바 있다.합리 차별 사유 없이 교

육 받을 권리를 제한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국가가 모든 국민에게 균등한 교육을 받

게 하고 특히 경제 약자가 실질 인 평등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극 정책을

실 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교육 기본권의 평등권성과 제도 기본권성을 나타내고

있다 (김동주,1996).

헌법재 소(2000.4.27.98헌가16)는 자녀의 교육권의 구성요소에 한 것으로 첫째,

자유롭게 자녀교육을 형성할 권리,둘째,교육의 목표와 수단에 하여 결정할 권

리,셋째,형성하고 결정한 로 이행할 권리를 언 하 다 (조석훈 외,2007).

학부모의 교육권은 원래 형성권,결정권,이행권으로 출발하 지만 국민의 교육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해 공교육제도를 취하면서 국가의 교육권이 독자 인 지

를 갖게 되자 선택권,참여권,요구권으로 변화하게 되었다 (조석훈,2006).

부모의 교육권은 자연 친자 계에 기 하고 있는 권리로서 자연법 권리라

할 수 있다.유엔의 아동권리 선언은 제7조 2항에서 ‘아동의 교육 지도에 하여

책임지는 자는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그 지도 원칙으로 하지 않으면 안된다.그 책

임은 우선 일차 으로 아동의 부모에게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이는 양친의 아동

에 한 부모의 권리는 보편 인 성격을 갖고 있음을 확인한 것이다.

한 부모의 교육권은 자녀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일차 의무를 이행

할 권리 는 의무 이행의 우선 권리이다 (강인수 외,2001).

교육을 크게 공교육과 사교육으로 나 어 볼 때,학부모의 교육권은 공교육 이

시 에는 가정 교육의 권리로 간주되어 사교육에 있어 교육 기본권 밖에 존재 해

왔다 (권선자,2008).그러나 의무교육제와 더불어 공교육 제도가 확립되면서 자녀의

교육 기본권에 의하여 학부모의 자유가 제한되고 국가 권력에 의한 학교 설치

리에 한 교육법상의 문제가 나타나면서 학부모의 자녀에 한 법 지 가 문

제로 등장되었다.특히,우리나라의 교육 실을 볼 때 자녀의 학습권을 둘러싼 각

당사자들간의 교육권 행사에 있어 많은 혼란이 야기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학교

의 선택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교육의 내용에 있어서도 정부의 개입은 철 하고

범 하다 (박정은,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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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기본권으로서의 학부모 교육권 형태는, 사회에서 무척 익숙하기도 한 반

면 다른 교육 주체와의 갈등 상황에서는 이기 인 모습으로 비춰져 오해를 일으킬

수도 있다고 보여진다.그래서 교육이념,교육가치 설정이 더욱 필요한 시기라고 여

겨지게 된다.

나.학부모 교육권의 법 근거

학부모의 교육권은 헌법에 명시 으로 규정되어 있는 기본권은 아니지만 헌법 이

론 으로 인정되는 자유의 하나로서 인정되고 있으며,헌법에 의해 특별한 보장을

받고 있는 기 권리에 속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김 수,1996).

즉,우리 헌법은 학부모 교육권에 해 명문으로 규정하지 않고 오직 교육의 의

무에 해서만 규정하고 있다.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지닌다는 규정이 그것이다.

양친의 교육권에 한 헌법상 근거를 찾는다면 우리 헌법에서 그 근거를 발견 할

수 있다.즉,우리 헌법 제22조에서 ‘모든 국민은 학문····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규

정하고 있는 바,학문의 자유의 주체를 국민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규정을

기 로 하여 바로 국민의 학문의 자유에는 국민 개개인의 교육의 자유만이 아니라

자기의 자녀에 한 교육 자유권도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이것은 국가에 향

하여진 진정한 기본권 내지는 직 으로 타당한 객 권리의 하나로서 구체 인

내용을 갖는 법 인 권리로 이해되고 있다. 한 우리 헌법에서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 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않는다 (제37조 제1항)’라고 규정

하고 있으므로 그 조항을 근거로 양친의 자녀에 한 교육권을 내세울 수 있다고

해석 한다.

학부모의 교육권이 갖고 있는 법 성질은 먼 , 국가 권리로서의 성질을 갖

는다는 이다.이는 부모와 자녀와의 계가 자연 연 계로서 법과 국가 이

부터 존재 하 다는 것이다.민법 제913조는 ‘친권자는 자를 보호하고 양육할 권

리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자연법의 실정법 반 이고 실정법 으

로 보장된 이 학부모의 교육권을 제로 해서 헌법 제31조 제2항이 부모에게 자녀

를 취학 시키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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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학부모의 교육권은 자유권 기본권과 사회 ·생존권 기본권 는 방어

권 기본권과 청구권 기본권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즉,학부모의 교육권은 기

본 으로 국가에 해서 자녀의 교육을 청구 할 수 있는 내용의 권리가 아니라 학

부모의 자녀에 한 교육의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 받지 않는 권리로서 국가의 간섭

이나 침해의 배제를 청구할 수 있는 방어권으로서의 성질을 갖는다. 한 학부모의

교육권은 자유권으로서의 성질이 있다고 하지만 다른 자유권과는 다른 성질을 갖는

다고 할 수 있다.

이에 해 학부모의 교육권은 학부모 자신을 한 것이 아니라 일단 자기와는 별

개의 생명체인 자녀를 한 권리로서,따라서 타인에게 사하는 기본권과 동시에

기본 의무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독특한 권리의 성질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다.학부모 교육권의 내용

자녀 교육에 한 부모의 권리는 교육의 의무를 제일 일차 으로 이행할 권리

는 의무 이행의 우선 권리라고 할 수 있다.

유엔의 세계인권선언은 부모는 그 자녀에게 주어지는 교육의 종류를 선택하는 우

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면서 부모의 교육권의 내용으로서 가정교육,학교선택,

학교교육내용 선택의 권리를 밝히고 있다 (박정은,1992).

국가의 교육제도 학부모의 자녀 교육권에 가장 큰 향을 미치는 것은 학교

배정에 한 권한이다.부모는 자녀의 학습권을 실 하기 하여 자녀의 교육 정도

에 상응하는 학교를 자유로이 선택하고 취학 시킬 권리를 갖는다.이러한 권리는

특히 자녀의 소질과 능력을 개발 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잠재되어 있는 ․ 등교

육과정에서 더욱 요하다 (노기호,2008).

그러나 여기에서는 학부모가 외부와의 계 즉,공교육에 있어서 학교 선택권,학

교교육내용 선택 결정권 그리고 학부모가 친권자로서 가지는 교육권의 연장선상

에 있는 학교교육 참가권을 심으로 알아 볼 것이다.

1)학교선택에 한 학부모의 권리

의무교육에서 학부모가 갖는 권리는 취학권과 학교선택권이다.학교선택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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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서 교육법학 논 이 되는 것은 의무취학권,가정의무교육권,사립학교선택권,

통학권,취학교 지정·변경·처분에 한 권리,종교교육에 한 권리,입학에서의 차

별 지에 한 권리라 할 수 있다.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등교육 단계인 ·고

등학교 입학 형에서도 공·사립을 불문하고 학생 부모가 학교를 선택하지 않고 교

육 당국의 추첨 배정에 의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가가 교육의 기회 균등을 해 학생을 선발하고 배분하는 것이 생활권 기본

권 보장의 측면에서 인정 할 수는 있을지라도 부모의 교육 할 권리로서의 학교선택

에 한 권리를 제한한다는 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없다.왜냐하면 교육 받

을 권리의 주체인 학생의 권리와 자녀에 한 1차 권리와 의무를 가진 것은 학부

모이다.특히 학교의 교육 조건이 균등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오히려 교육 기회에

한 차별의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심각한 상황이 발생 할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

다.자유권 기본권이 요한 것은 사실이나 헌법 정신에 비추어 볼 때,생활

권 기본권 내지는 사회 기본권 보장을 해 자유권을 어느 정도 제한 한다는

것은 불가피하다.그러나 그 제한은 본질 인 부분을 침해해서는 안된다 (권선자,

2008).

(가)의무교육에서의 학교선택에 한 권리

의무교육에 련된 상은 의무교육을 이행하는 장소와 의무교육의 기간에 한

것이다.이들 두 가지 상은 의무교육의 성격 즉,내면 측면을 악하는데 요

한 문제들이다

첫째 의무교육을 이행하는 장소에 한 유형은 세 가지가 있다.교육의무,취학의

무,국·공립취학의무이다.이러한 세 가지 유형은 교육권의 구조에 있어서 교육을

받을 권리의 강약 는 국가와 부모의 교육권과 계를 나타내는 지표들이다.이

지표에 근거해 볼 때 교육제도상 우리나라와 일본은 취학의무제도이고 미국은 주에

따라 교육의무제도를 갖는다.그러나 교육제도의 유형이 어떠하든지 실제 인 의미

에서 취학의무제도는 국가의 역할과 부모의 교육권과의 계에서 갈등 요인이 되

는 것만은 사실이다.즉,의무교육제도에서 교육법상의 취학의무를 철 히 이행한

다음 부모의 자연법상의 자녀 교육권과 헌법상의 교육의 자유 교육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아닌가의 문제가 있다.

둘째,의무교육의 기간을 규정하는 방식에는 과정주의,연령주의 연수주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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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가지 유형이 존재하는데 우리나라,일본,미국은 공통 으로 연령주의를 원칙으

로 하고 있다.그것의 교육법 논의의 실익은 월반 졸업의 인정 여부를 심으로

이루어진다.즉,개인의 잠재 능력을 최 한 개발 해야 할 교육에서 개인 발달의 차

이를 무시하는 연령주의와 같은 획일 교육제도는 헌법상의 교육의 자유,교육을

받을 권리에 배되지 않는가 하는 것이 교육 논리상의 문제인 것이다 (권선자,

2008).

(나)비의무교육에서의 학교선택에 한 권리

비의무교육의 단계에서 학교선택의 문제는 ·고등학교 입학에서 학교 선택권이

학생과 부모에게 인정되느냐 하는 것이다.

고등학교는 1974년부터 평 화에 의한 학군별 추첨 배정제이다.이 제도의 목

은 고교교육의 화를 통하여 교육에서의 평등주의 이념을 실 하기 한 것이라

고 하겠는데 실 으로 많은 문제 이 노출되고 있다.교육 조건의 격차에 한

학부모의 권리면에서 비의무교육에서는 도시·농 ·같은 도시 에서도 여러 가지

조건에 따른 심한 격차가 있는 실정이다. 한 국공립학교와 사립학교 간에도 교육

조건의 격차는 상당하다.즉 동일 지역 내의 학교간의 격차가 하고 한 지역

간의 평 화의 용 지역과 비 용 지역으로 이원화되어 운 되고 있는 실정이다.

학교간의 시설·설비 등 교육 조건이 평 화되지 않고 학교간의 격차가 심한 상황에

서 학부모에게 학교 선택권이 없는 추첨 배정 제도는 헌법상의 균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헌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고등학교의 학교배정으로 신입생이 감독청에 의해 일 배정됨에 따라 사

학 기 의 종교 교육은 문제 을 갖게 된다.즉,학교의 교육과정에서 종교 교육을

정규교과 과정으로 하여 수업하거나 평가 할 수 없게 되었다. 한 학생은 헌법상

의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지만 자기의 종교 신앙에 합한 학교를 선택 할

수 없고 학부모 역시 자녀의 학교 교육에서 종교 교육을 받게 하기 하여 학교를

선택 할 자유가 실 될 수 없다.

(다)학구제에 한 리

원래 학구제란 입시 경쟁의 격화와 학교차를 조장하는 폐단을 없애기 한 교육

의 기회균등의 원칙 의무,교육의 무상성의 원칙에서 이끌어낸 결론이다.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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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구는 교육 조건을 균등히 하고 부담에 있어 학생간의 차별이 없도록 결정해야 한

다.학교는 지역별,하교군별로 추첨 배정되고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입학· 학

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것도 그러한 취지라 볼 수 있다.그러한 특정한 아동이

다른 학구로 학 한다고 해서 학교의 교육 조건의 불균형이 해소된다고는 볼 근거

가 없으므로 균등한 조건 정비를 정부에 요구할 권리가 부모,지역주민,자녀에게

있다고 할 수 있다.이것은 학구제를 선택한 부모,자녀에게 보장되는 제1의 권리인

것이다.따라서 학구의 결정에는 주민의 의견이 반 되어야 하고 이를 무시하는

료주의 일방 학교 통폐합은 지역 주민의 교육권,주민자치의 권리의 침해라 볼

수 있을 것이다 (권선자,2008).

2)교육내용 결정·선택에 한 학부모의 권리

헌법에서는 아동·학생의 개성을 존 하고 인 발달을 보장하기 해 교육에서

정치 ,종교 립성이 규정되어 있다.교육의 립성은 교육을 받을 권리의 내용

실질을 이루는 원리이다.이러한 립성에서 도출할 수 있는 학생·부모의 권리는

교육내용 결정에 한 참여권과 학교교육내용의 선택에 한 권리라 할 수 있다.

교육법학의 논 이 될 수 있는 교육내용 선택권의 내용은 교과서 작성 선택에

한 부모·교사의 권리로서 종교 교육과 애국 사 참여여부에 한 권리,학교교

육내용 선택에 한 권리이다.

국가는 학생에 해 교육을 배제하고 올바른 진리 교육을 해 교육 내용을 통제

하고 여하기 해 기 을 설정하고 감독하는 것이 필요하다.그러나 국가의 지나

친 통제나 교육의 내 사항에 한 부당한 개입은 학부모의 교육권을 침해하게 되

어 이에 한 교육법 논의가 요구되어진다.

3)학교교육 참가에 한 권리

부모는 학교·교사에 해 교육 청구권으로서 학교교육 참가권을 가질 수 있다.이

는 학교 선택에 한 권리와 학교교육내용 결정 선택에 한 권리에 비해 극 인

성격을 갖는다 하겠다.이는 부모가 가정학습에 한 책임을 지는 입장에서 학교

교육에의 요구를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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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의 교육 청구권은 학교 교육의 집단성으로 인하여 집단화 될 필요성이 생긴

다.일회 인 개별 교육 청구가 아니라 항상 집단 교육 청구가 제도 으로 마

련된 경우를 학교참가 제도라 한다.이러한 학교참가 제도야말로 교육 기본권의 주

인인 국민이 정치 인 방법이 아니라 문화 인 통로를 통해 직 교육 책임을 묻고

권리를 행사 할 수 있는 길이라 할 수 있다.

학부모 교육권의 개념이 정립 되면서 그 내용은 더 구체화되고 실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각각의 교육 주체들은 여러 경로와 여러 분야에서 의견과 활동을 달

하며 그 요성과 가치를 부여 받았다고 할 수 있다.

2.학교선택권의 헌법 근거

학부모의 학교 선택권의 헌법 근거와 의의를 2005헌마514 례를 통해 악 할

수 있다.이른바 고교 평 화 지역에서 일반계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학생을 교육감

이 학교군별로 추첨에 의하여 배정하도록 하는 · 등 교육법시행령 제84조 제2항

이 학부모의 자녀 학교 선택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에 한 헌법소원심 청구사건이

다.

자녀의 양육과 교육은 가족생활의 핵심 요소로서 일차 으로 천부 인 권리인

동시에 부모에게 부과된 의무이기도 하다.부모에게 자녀에 한 교육권은 비록 헌

법에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아니하지만,모든 인간이 국 과 계없이 리는

양도 할 수 없는 불가침의 인권으로서 혼인과 가족생활을 보장하는 헌법 제36조 제

1항,행복추구권을 보장하는 헌법 제10조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

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헌법 제37조 제1항에 나오는 요한

기본권이다.

이러한 부모의 자녀 교육권은,학교 역에서는 부모가 자녀의 개성과 능력을 고

려하여 자녀의 학교 교육에 한 반 계획을 세운다는 것에 기 하고 있으며 자

녀 개성의 자유로운 발 을 하여 그에 상응한 교육 과정을 선택할 권리,즉 자녀

의 교육 진로에 한 결정권 내지는 자녀가 다닐 학교를 선택하는 권리로 구체화

된다.

이 사건에 나타나는 교육감 추첨에 의한 입학 형에서는,학교 분포와 통학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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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등을 고려하여 학생들을 인근 학교에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합리 이고

보편 인 방법이며, · 등교육법시행령에서는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 선택권에

한 제한을 완화하기 하여 선복수 지원,후추첨 방식과 같은 여러 보완책을 두고

있으므로 이 사건 조항이 거주지에 의하여 학부모의 학교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학교 선택권의 개념에는 의무취학권,사립학교 선택권,통학권,취학학교 지정·변

경 처분에 한 학생의 권리,종교의 자유,입학에서의 차별 지 등이 포함된다.

명문화된 다양한 학교 선택권을 살펴보면 학부모와 학습자에게 과도한 제한을 두

지 않고 합리 이며 개성과 능력을 고려한 선택권을 실 했다고 할 수 있으나 규

제 속에 자율 방안도 같이 생각해 야 할 것이다.

3.고교평 화하에서 학교선택권

교육과학기술부(2010)에서는 평 화 교육을 “개인의 잠재 능력을 계발하고 민주

시민으로서 자질과 역량을 함양 시키는 · 등 교육과정을 국민에게 제공함에 있

어 최 한 교육 여건을 일정하게 제공하여 교육 기회의 형평성을 유지하려는 정책”

이라 정의하고 있다.

법령을 분석해 보면 고교평 화는 ‘학습자가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

육 여건을 동등화함과 동시에 교육청에서 학교 졸업자를 해당 지역내 고등학교에

배정하는 체제’라고 하고 있다.

고교평 화 지역 결정권과 련하여 2011년 재 개정되기 前 법령에서는 ·

등교육법 시행령 제77조에서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었다.즉,고교

평 화 지역 결정권은 교육과학기술부 장 에게 있었던 것이다.해당 시·도에서 교

육감이 타당성 조사 연구와 공청회 여론 조사를 거쳐 고교평 화 지역으로의 지

정 는 해제를 요청하면 장 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요청을 수용해 왔던 것이

다.

고교평 화 지역은 해당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인근 지역 시·도의 학생·학

부모의 학교 선택권 그리고 사회 경제 측면에서 막 한 향을 미치며 거주 이

과 련해서는 국 문제임을 고려할 때,개별 시·도 차원에서의 고시가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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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 수 에서 확정·공고 된다는 에서 큰 장 이 있다 (황 성 외,2010).

이와 련하여 고등학교 입학 형에 있어 국가 수 의 개입 필요성을 다시

확인 할 필요가 있다.

고교 선택은 학 진학과 연계되어 국민의 교육 기회 보장과 직결 된다는 ,고

등학교는 법상은 선택 교육이지만 실 으로는 필수화된 학교라는 ,공공성의

원리에 근거한 여 필요는 모든 학교에 용 된다는 등을 고려 할 때 고등학교

입학 형 방법의 하나로서 평 화 지역 지정의 문제는 국민들의 교육 선택권이라

는 기본권 행사 그리고 국민의 교육을 받을 기회의 지역 형평성 보장 문제와 직

결 되는 것으로서 국가의 직 개입이 정당화됨은 물론 오히려 어느 정도의 개입

은 반드시 요청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 그것이다.

우리나라 고등학교 평 화정책은 학교 선택권의 개념에서 본다면 그 보장 정도가

단히 취약하다.평 화정책은 학교 선택권뿐만 아니라 정보 통제,공·사립간의 차

이 불인정,교육과정·교과서 교원 선발·인사의 획일 규제 등에 하여 포

향을 미친다.

비평 화 지역에서도 평 화 지역과 마찬가지로 학생 선발권을 제외하고는 같

이 획일 인 규제가 유지되고 있다.이는 국가가 교육의 기회균등을 한 생활권

기본권 보장의 측면에서 인정 할 수 있으나 교육 받을 권리의 주체인 학생의 권리

와 자녀 교육에 한 부모의 교육권인 학교선택에 한 권리를 제한하고 있다.학

교의 교육 조건이 균등치 않는 상태에서는 오히려 교육 기회에 한 차별의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학군별 추첨 배정제는 교원,시설,재정 등의 교육 조건에서 소 평 화를 제

로 한 것이다.이로 인해 교육 기회 확 에 기여해 온 것도 사실이지만 교원 시

설 평 화가 따르지 못하므로 하향 평 화란 비 을 받게 되었다.즉,평 화정책과

추첨배정 입학 제도는 교육 장에서 입시의 과열화 개선,재수생 감소,과열 과외공

부 폐단 해소,학교간 격차 해소,인구 도시 집 의 방지 등에 성과가 있었지만 교

원·시설·재정 등 교육 조건이 평 화 되지 못한 채 선발고사에 의한 추첨 배정으로

학생·부모의 학교 선택의 자유,학교의 학생 선발권의 박탈과 집단 속에서 개별 학

생의 학습 효과의 측량 불가능 면에서 학생·부모의 교육권을 침해하는 등 각종 문

제 이 두 되었다.

평 화란 교육에 있어서 평형과 기 을 지향하는 것을 의미한다.여기서 평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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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 불균등과 격차의 해소를 의미하며 기 은 어떠한 성취의 수 에 도달되는 것

을 의미한다.결국 평 화는 교육의 기회 균등을 실 하고 추진하기 해 정책 으

로나 행정 인 측면에서 시책을 강구하려는 것을 의미하게 된다.

교육에 있어서 생활권 기본권의 보장은 자유권 기본권에 해 어느 정도의

제한과 희생하에 이루어지는 것이나 그 제안이 지나치게 될 때는 학생과 부모의 교

육권을 침해하게 되므로 이에 한 논의가 필요한 것이다.

행 고교입학 정책을 보면 평 화 지역에서는 연합고사에 의한 학군별 추첨 배

정제이며 특정 지역이나 고등학교 비평 화 지역 그리고 특수 교육을 요하는 경우

에는 외를 인정하고 있다. 부분의 학생에게 용되는 평 화 제도는 교육 기회

의 확 와 입시 과열화 개선,재수생 감소,인구의 도시 집 방지,학교간 등 해

소 등에 기여 해 온 것도 사실이지만 교원·시설·재정 등 교육 조건이 평 화 되지

못한 채 추첨에 의해 배정되므로 학생·학부모의 학교 선택권이나 학교의 학생 선발

권의 측면에서 학생의 교육권을 침해하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는 비 을 받고 있

다 (이병환,2002).

출신 학교 지역을 근거로 한 추첨 배정은 도시와 농어 사이에 존재하는

교육의 질 차이를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헌법 제31조 제1항에 의하여 보장되는

농어 거주 학부모의 학교 선택권,헌법 문의 기회 균등권 등에 한 규정

헌법 제11조 제1항에 의하여 보장되는 평등권을 침해하는 요소를 충분히 가지고 있

다.

학교 선택권 보장이란 차원에서 본다면 행 고교평 화정책에 한 재고가 반드

시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교육 수요자의 교육 선택을 통해서 료주의 경직성을 타 하고 학교의 의사

결정 과정을 좀 더 유연하게 만들 수 있으며 그 결과 교육의 질을 향상 시킬 수 있

다는 것이 학교 선택론의 핵심 가정이지만 교육 실은 시 에 따라 계속 변화하

게 되면서 학습자의 욕구는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학교 선택권의 본질 인 가치를 유지하기 해서는 수월성 교육,기회 균등성의

실 방법도 함께 지닌 고교평 화정책이 개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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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주요국가의 등학교 입학제도 시사

1.독일․미국․일본․ 랑스․핀란드의

가.독일

독일 교육 제도의 가장 큰 특징은 교육 자치권 원칙에 따라 교육 문화에 한 입

법,조직 행정이 주정부의 사안이라는 것이다.연방정부는 이에 따라 조화와

조의 기능만을 수행한다.

독일의 등학교는 4년제로 이후 학생의 능력에 따라 등교육기 인 기 학교,

실업학교,김나지움,종합학교로 진학한다.이들 등교육기 은 우리나라의 학교

와 고등학교가 통합된 형태이다.

독일의 등학교 진학은 등학교 담임교사의 추천서와 학생의 4학년 1학기 성

에 따라 결정된다. 등학교 진학시 학생들은 추천받은 합한 학교 형태의 학교

원하는 학교에 추천서와 성 증명서를 제출하고 입학 허가는 해당 학교가 결정

한다.자녀가 진학할 등교육기 에 한 선택권은 원칙 으로 부모에게 있으며

등학교는 부모의 결정을 지원하는 근본 인 상담을 제공해야 한다.부모와 교사

가 학생이 진학할 학교 형태에 해 다른 을 가진 경우 정해진 과도기 차

에 따라 다시 고려되지만 이 때 학생의 희망 사항이 더욱 요시된다.즉,부모가

등학교 교사의 추천과 상 없는 등학교에 진학하고자 할 경우 선택한 학

교의 입학 허가는 3일간의 진단 수업을 통해 결정된다.

독일 학교 체계에서 학생 배정에 한 규칙은 없다.다만 학교나 학교청에서 거

주지와 근 한 학교를 추천하며 같은 학교 형태의 경우 질 수 의 차이가 거의

없음으로 상당수의 학생들이 거주지와 가장 가까운 학교로 진학한다.

한편 교육 행정 권한에 있어서 새로운 논의의 움직임이 있다.연방 교육과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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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에서는 보다 나은 정책 실 을 해 직업교육과 고등교육에 한 원칙 인 것

뿐만 아니라 세부 인 것에도 권한을 가지고자 하며,학교 정책에 한 국가 공

통된 기 마련 더 나은 학생 지원과 국제 경쟁력 강화를 해 학교 정책에

한 권한 강화도 지속 으로 주장하고 있다.이에 해 조사 결과에서 국민들은

연방교육과 교육부의 권한 강화를 원하는데, 주정부의 교육 정책과 주마다 다른

학교 체계에 해 불만을 표하고 있으며 연방정부의 반 인 책임 강화로 좀 더

통일된 정책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황 성 외,2010).

나.미국

미국의 · 등 교육 제도는 지방 분권화된 교육행정 체제를 바탕으로 하는 다양

성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미연방 교육부에 의하면 미국의 · ·고등학교 학제는 통상 12학년 체제이다.구

체 인 학제는 6-3-3제도,6-2-4제도,8-4제도 등으로 나타난다.

미국은 교육재정,제도 각종 권한이 연방정부 교육부,주정부 교육부,그리고

지역 교육부에 분배되어 있으나 교육에 한 최종 책임은 주정부가 가지고 다양한

교육 정책을 입안하여 실행하도록 하고 있다.

미국에서 고등학교 입학은 입시 경쟁이라기보다는 학부모에 의한 학교 선택의 문

제로 여겨지며 주로 시장 경쟁과 련지어서 논의 된다.학부모의 자녀에 한 학

교 선택권이 공고하게 보장 받고 있으며,사립학교는 설립·운 권을 부여 받았다.

학생들은 자신의 거주 주소에 따라 학교를 배정 받게 되는데 일정 지역을 묶어서

인근 학교로 학생들을 배정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공립학교 교육이 모든 아이들에게 무료로 제공되는 미국에서,사립학교는 약학

교,홈스쿨링과 함께 학부모의 다양한 학교 선택권을 보장하는 하나의 안 인 학

교 형태로 분류된다.

12년간의 무상의무교육이 제공되는 미국의 경우 각 학교로의 학생 분배 선발

련 정책은 주로 학부모와 학생의 학교 선택권과 맞물려 논의된다.그리고 논의의

심이 시장 심의 선택권에서 형평성에 기반을 둔 선택권에 한 것으로 환되

어서,소외 계층을 아우르고 지원하여 교육 격차를 해소하는 것이 심 이슈로 논

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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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내 고등학교 교육의 다수를 차지하는 미국 공립학교는 무상 교육을 제

공하고 별도의 시험 선발 과정을 거치지 않고 교육구 차원에서 해당 지역 거주

학생을 분배한다.때문에 공립학교의 학생 선발을 구체 으로 규제하는 연방정부나

주정부에서 차원의 지침이나 법률이 존재하지 않는다.즉,신입생의 입학 이주

학생의 학과 련된 지침은 통상 으로 지역 교육구에서 정해지고 리되고 있

다.그러나 종교 문제,인종 성별에 따라 학교의 설립과 운 , 는 특정 학생

의 도 이탈에 한 연방 차원의 례가 다수 존재하는 바,불문법 국가인 미국에

있어 요한 법원으로 자리 잡고 있음 한 부인 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리고 학생 학부모의 선택권을 보다 넓게 보장하기 한 목 으로 미정부는

체 고등학교 교육의 약 10%를 사립교육기 혹은 홈스쿨링에 맡기고 있다.

다.일본

일본의 교육체제는 6-3-3-4제로 이 의무 교육은 등학교 6년과 학교 3년으

로 총 9년간이다.교육행정체제는 문부교육성이 있고 도(都),도(道),부(府), (縣),

시( ),정(町), (村)의 지방에 교육 원회가 있다.

고등학교 입학자 선발제도는 입학 자격이 있는 지원자를 상으로 학력검사나 조

사서(내신서,보고서)등의 성 평가를 자료로 합격 여부를 결정한다.입학시험은 일

반 입시와 추천 입학이 있다.

공립고등학교 입시 제도는 역자치단체에 따라 다르다.여러 개의 고등학교를

묶어서 입시의 합격 여부를 정하는 종합선발,학교군선발,복합선발 등을 시행하

는 역자치단체가 있는 반면 학교 단 로 단독 선발하는 역자치단체가 있다.사

립고등학교의 입시방법에는 단수지원과 복수지원 두 가지가 있다.

문부과학성은,각 고등학교의 특색을 살려가면서 학생의 다양한 능력, 성,의욕,

노력의 성과나 활동 경험 등에 해서 여러 에서 뛰어난 면이나 장 을 극

으로 평가 할 수 있도록 고등학교 입학자 선발제도 개선을 하면서 구체 으로는 추

천입학 확 ,면 ,소논문,작문 등 실기평가 활용,조사서 활용의 방안 연구에 노

력하고 있다.

반면 교육 원회는 학력향상의 일환으로 ‘진학목표 달성 추진사업’을 설립하여 지

정한 고등학교에 특별지원 등을 통해 진학률 향상을 꾀하고 있다.교육 원회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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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입장은 다양화 교육을 지향하는 문부과학성의 교육정책과 다소 배치되는 것이

다.

일본은 1952년 고등학교 입시제도가 시작된 이래로 소학구, ․ 학구 등 학구

제의 변화와 맞물려서 변화해 왔다.공립(都․道․府․縣, ․町․村)고등학교에

해서는 종래 시행 주체인 역자치단체의 교육 원회가 통학 구역을 정한다.

각 역자치단체 교육 원회는 다음과 같은 입학 방식을 허용하고 있다.학구 폐

지(도쿄도 등) 학구 확 (오사카부,교토부 등),학구 외 입학 허용(가나다와

등),혼합 방식(교토부 등)이다.

라. 랑스

랑스는 교육부 주도의 앙집권형 학교제도 교육행정체제를 가지고 있다.

실질 인 운 과 업무의 수행은 다양한 지방교육 행정처에 분담되기도 하며 랑스

의 교육에서 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교사 연합회,학부모 연합회 등이 극 으로

참여하기도 한다.

랑스에서 교육은 기본 으로 앙정부 부처인 교육부,우리나라 시․도에 해당

되는 지옹,우리나라의 시․군․구에 해당하는 데 흐트멍,읍․면․군 행정단체

인 꼬뮌에서 담당을 한다. 앙정부의 교육부는 기본 인 교육의 큰 틀을 구성하고

인 자원의 배치, 산 지원 등의 역할을 하고 그 하부 단 의 행정 단체들은 각

각 고등학교, 학교, 등학교 행정 역에서의 실무와 운 을 담당한다.

한 랑스에서의 교육은 다양한 행 자들의 조로 이루어지는 것을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앙정부의 자문 원회, 지몽 차원에 소속되어 있는 자문 원회,행

정 원회,데 흐트멍에 소속되어 있는 원회,일선 학교에서의 교사,학부모 의

체,학생으로 구성된 원회 등이 다양하게 학생들의 교육에 여를 하게 된다.

랑스의 ․고등학교는 평 화되어 있으며 학군제로 구성되어 있다.그리고 입

학방법,학생 배정 등의 방법은 앙집권 성격이 강한 랑스 행정의 특징상 큰

틀은 앙정부에서 결정하게 되며 입학 등록,입학시험 련 날짜나 입학 세부

기 은 각 학군의 교육청과 학군 감독 부서에서 결정하게 되는데 부분 일반 인

기 을 따르는 편이다.따라서 일반 으로 학생들은 등록되어 있는 거주지를 기

으로 학교를 배정 받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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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르코지 통령은 학교 개 의 일환으로 학교간 교육 경쟁을 유도하며 학생과

학부모에게 주어진 학교 선택권의 기회를 확 하기 해 지난 2009년부터 각 고등

학교들이 학군 이외의 지역 출신 학생들을 20%까지 선발 할 수 있도록 방침을 변

경하 다.즉, 랑스 고등학교들은 약 80% 학생들을 학군내 학생들로 선발하고 나

머지 20%는 타학군 출신 학생들을 선발 할 수 있게 되었다. 한 학생들은 좀더 유

연하게 바 학군제를 통해 자신이 속한 학군을 포함해 약 6개의 학교에 지원을 할

수 있다.이를 해 학생들은 ‘학생 배정 로그램’을 사용하여 지원서를 작성하게

된다.

마.핀란드

핀란드는 9년(7~16세)의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다수의 학교가 공립학교

이다. 한 핀란드는 모든 국민들에게 동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해 등학교

에서부터 학과정까지 무상 공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핀란드의 학제는 취학 교육(1년),종합학교(9년),고등학교(3년), 학교(3년)로

운 된다.인문계와 실업계는 고등학교부터 분리된다.

핀란드의 교육행정체제는 일반 행정에 통합되어 있으므로 앙정부단 에서 교육

문화부 국가교육 원회가,지방단 에는 지방자치단체가 교육 문화 복지를 포함

한 행정 업무 반에 한 권한을 가진다. 앙수 에서 교육문화부는 정부의 교육

정책이나 교육법,교육재정 등의 큰 틀만을 담당하며 교육 원회가 구체 인 교육

과정 개발,평가,교육 연수 등의 하 기능을 한다.지방자치단체와 단 학교는

자율성을 가지고 지방교육 과정과 학교교육 과정을 구성하는 등 학교와 련된

부분의 업무에 해 자치권을 가진다.

고등학교의 입학 방법을 살펴보면 일반,직업,특수목 고등학교 모두 공동 지원

로그램을 통하여 학교에 지원이 가능하다. 한 고등학교 입학 방법 학생 선

발 방법에 있어서 직 인 권한은 학교장에게 있다.교육부에서 정한 법령에 따르

면 고등학교 입학시 학교 졸업 성 ,학교별 입학 시험, 성 검사,기타 련 교

육 활동 등을 참고로 할 수 있다는 정도만 제시되어 있고 학교마다 학생 선발시

용하는 항목과 수를 환산하는 비율은 달라질 수 있다.결국 구체 인 학생 선발

의 방법은 학교장 단 학교가 결정 한다고 볼 수 있다 (황 성 외,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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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시사

각국의 등학교 입학 련 교육행정 권한 배분 황을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

는 시사 은 랑스를 포함한 부분의 국가들에게 등학교 학생 입학에 한 사

항에 해서 단일국의 경우에는 앙정부가,그리고 연방국(미국,독일)에서는 주정

부가 기본 인 원칙을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로 학생들의 입학을 결정하는 것은 교

육감,단 학교 혹은 교사들이란 이다.이는 이 나라들에 있어서 교육재정 자립도

나 제도 자체에서 안정된 지방 분권 교육행정 시스템을 갖추고 있고 통 으로 지

방자치를 기반으로 교육제도가 발 해온 배경과 련이 있다.

독일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각 지역마다 특색 있는 교육 제도 정책 운 도

요하지만,교육 기회 균등이라는 측면에서 국 으로 통일 인 교육 수 을 유

지하기 한 장치도 요하다.연방과 주의 교육행정 권한 배분과 련된 갈등 속

에서 독일의 교육 단체, 학총장 의회 다수의 국민들이 연방 수 교육정책

권한 강화를 지지하고 있음은 우리에게 주는 시사 은 크다.

지역 특수성 요구와 함께 국 인 통일성과 균형성도 담보되어야 하는 바,

앙교육행정 기 과 지방교육행정 기 간의 균형 인 권한 행사가 가능하도록

앙과 시·도 사이의 사 의제를 마련 는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

다.

다른 시사 은, 부분의 국가들에서 학생·학부모의 선택권이 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등학교 학생 선발 제도를 운 하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의 경우는 다양성을 추구하는 학생·학부모의 학생 선택권을 보장하는 안

인 학교 형태로 사립학교들을 운 하고 있으며,공립학교 에서도 약 학교나 거

학교 등을 통하여 학생·학부모의 선택권을 확 하고 있다.즉,사립학교나 약

거 학교의 경우는 일반 공립학교보다 자율 인 학생 선발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일본도 사립학교의 학생 선발은 독립 으로 운 되며,공립 고등학교에 있어서

도 학교 단 의 단독 선발 제도가 나타나고 있다.그러므로 등학교 학교 선발 제

도에 있어서 학교 교육의 다양화를 하여 사립학교의 학생 선발 권한 보장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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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립학교에도 자율 학생 선발권을 갖는 학교 제도를 확 하여 학생·학부모에게

다양한 학교 선택의 기회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학생·학부모의 학교 선택에 있어서 문 지식 제공을 통해 신 한 선택

을 유도한다는 측면에서 독일의 학부모 상담제도,진학정보 제공,진학 상 기 의

견학 기회,진단 수업 등의 차 운 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황 성 외,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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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고교평 화 제도 그 결과에 따른 법 쟁

1.고교추첨 입학방식의 헌법 합성 례 분석

(1995.2.23.91헌마204.교육법시행령 제71조 등에 한 헌법소원)

가.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청구인이 북 순창군 순창읍에 거주하는 자로서 재 등학교 5학

년, 학교 1학년,2학년에 재학 인 자녀를 두고 있고 장래 자녀들이 도시에 있는

·고등학교 입학을 제한하고 있어서 거주지를 도시로 이 하지 아니하고는 자녀를

도시에 있는 ·고등학교에 입학 시킬 수 없으므로,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헌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헌 확인을 구하기 해 1991.11.21이 사건 헌법소원심

을 청구 하 다.

그러므로 이 사건 심 의 상은 교육법시행령 제71조 제112조의 6이고 그 내

용은 다음과 같다.

․ 제71조 ( 학교 배정원서의 제출)

학교에 입학하고자 하는 자는 그 출신 등학교가 속하는 원회에 학교 배정원서

를 제출하여야 한다.다만 학교에 있어서는 교육장에게 등학교 졸업자로서 거주지

가 이 된 자와 제7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그 거주지를 학구로 하는 등학교가

속하는 교육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2조의 6(입학 형의 지원)

①입학 형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기학교,후기학교의 구분 없이 동시에 그가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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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한 학교가 소재하는 교육감에게 지원하여야 하되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

를 졸업한 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 되는 자 학교 학구로 인하여

다른 시도에서 수학한 자와 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거주지가 이 된 자인 경우에는

거주지의 교육감에게 지원하여야 한다.다만,인 시도에 소재한 고등학교에 입학하

는 것이 통학상의 거리 는 교통으로 보아 편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련되

는 교육감이 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인 시도의 교육장에게 지원 할 수 있다

②제1항에서 거주지라 함은 민법 제909조의 규정에 의한 친권자 는 제928조의 규정

에 의한 후견인의 일상생활의 근거지를 말한다.이 경우 일상생활의 근거지의 여부

는 교육부 장 이 결정한다.

나.청구인 등의 주장

1)청구인의 주장

이 사건 규정은 도시와 농어 사이에 존재하는 교육의 질 차이를 고려하지 아

니하고 합리 인 이유 없이 거주지를 기 으로 ·고등학교의 입학을 제한하기 때

문에 자녀를 도시에 있는 ·고등학교에 진학 시키고자 하는 농어 거주 학부모의,

헌법 제31조 제1항에 의하여 보장되는 자녀를 교육 시킬 학교를 선택 할 수 있는

권리,헌법 문의 기회 균등에 한 규정 헌법 제11조 제1항에 의하여 보장되

는 평등권을 침해한다.

농어 거주 학부모가 자녀를 교육 여건이 우수한 도시에 있는 ·고등학교에 진

학시키기 해서는,비록 학부모가 생업에 많은 지장을 받고 동거 가족 원이 거

주지를 이 할 수 없는 경우 일부 가족과 떨어져 생활하여야 함으로 말미암아 정

신 고통이 수반되어 도시로의 거주지 이 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도 도시로 거주

지를 이 하여야 한다.그러므로 거주지를 기 으로 ·고등학교의 입학을 제한하는

이 사건 규정은 실질 으로 자녀를 도시에 있는 ·고등학교에 진학 시키고자 하는

농어 거주 학부모의 헌법 제41조에 의하여 보장되는 거주 이 의 자유를 침해한

다.

2) 계 장 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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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규정의 입법 목 은, ·고등학교에 만연되어 있던 과열 입시경쟁에 의한

국민학생, 학생의 건 한 정신 육체 발달 해, 등학교· 학교 교육과정의

행 운행,과 한 과외비용과 과외 교육을 시킬 수 없는 학부모에 한 실질

불평등,재수생의 증가로 인한 사회 문제 등을 해결하기 한 것이었다.

이 사건 규정이 거주지를 기 으로 ·고등학교 입학을 제한하고 있지만,이는

와 같은 입법 목 을 달성하기 한 것이고 학부모가 원하는 지역에 있는 학교에

자녀를 입학시키기 하여 거주지를 이 하는 것을 제한하지 아니하므로 교육을 받

을 권리 거주 이 의 자유를 침해 한 것은 아니다.도시와 농어 학교의 교육

환경에 질 인 차이가 없고 국가에서 농어 지역의 학생에 한 교육을 차별할 의

도가 없으므로 이 사건 규정이 평등성을 침해한 것은 아니다.

다.쟁 사항

학부모의 학교 선택권의 헌법 근거와 의의,그리고 고교평 화 지역에서 일반

계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학생을 교육감이 학교군별로 추첨에 의하여 배정하도록 하

는 ․ 등교육법 시행령 제84조 제2항이 학부모 자녀 학교 선택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와 학교 선택권을 법률이 아니라 통령령으로 제한하는 것이 법률유보의 원칙

에 반하는지 여부 이 사건 조항이 수권 법률의 임 범 를 일탈하 는지 여부

도 문제된다.

라.다수의견

이 사건 조항이 고교평 화 지역의 고등학교 입학방법과 복수지원제 시행 여부를

해당 지역의 교육감이 정하도록 한 것은 각 도시의 교육행정 실정을 가장 잘

악할 수 있는 지 에 있는 교육감이 학생의 수요와 고등학교의 공 을 조 할 필요

성의 정도,해당지역 주민들과 교육청의 의사 등을 고려하여 학생의 수요와 고등학

교의 공 을 조 하여 교육시설을 효율 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한 것이라

는 에서 수권 법률의 임 취지에 부합한다.따라서 이 사건 조항은 법률 유보의

원칙에 반하지 않을 뿐 아니라 수권 법률의 임 범 를 일탈하지도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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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소수 반 의견

학교교육 제도와 그 운 에 한 기본 ,본질 사항으로서 학부모의 자녀학교

선택권을 제한하고 있는 ‘무시험 추첨 배정에 의한 고등학교 입학 형 제도’는 헌법

제31조 제6항에 따라 국회가 법률로써 직 규율해야 할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

등교육법 제47조 제2항은 아무런 구체 강도 정함이 없이 이를 행정입법인 이

사건 조항에 백지 임하고 있어 헌법에 반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헌인

법률의 임을 받아 무시험 추첨 배정에 의한 고등학교 입학 방법을 정하고 있는

이 사건 조항 역시 헌성을 벗어날 수 없다.

결국 이 사건 조항은 헌법상 의회유보의 원칙에 반하여 학부모의 자녀학교 선

택권을 제한하고 있으므로 헌법에 반된다.

바.결정요지

거주지를 기 으로 ·고등학교의 입학을 제한하는 교육법시행령 제71조 제

112조의 6등의 규정은 과열된 입시경쟁으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부작용을 방지 한

다고 하는 입법 목 을 달성하기 한 방안의 하나이고 도시와 농어 에 있는 ·

고등학교의 교육여건의 차이가 심하지 않으며 획일 인 제도의 운용에 따른 문제

을 해소하기 한 여러 가지 보완책이 시행령에 상당히 마련되어 있어서 그 입

법 수단은 정당 하므로 규정은 학부모의 자녀를 교육 시킬 학교 선택권의 본질

내용을 침해 하 거나 과도하게 제한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이 사건 규정은,청구인의 헌법 제31조 제1항에 의하여 보장되는 자녀

를 교육 시킬 학교 선택권,헌법 제14조에 의하여 보장되는 거주 이 의 자유

헌법 문의 기회 균등에 한 규정과 헌법 제11조에 의하여 보장되는 평등권을 침

해한 것이 아니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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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2.종립사립고교 종교교육의 타당성 례분석

가.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피고 학교법인 학원에 하여 종교교육과 련한 손해배상 청구,

징계처분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로, 법원 2010.4.22.선고2008다38288 원합의체

결 종립사립고교 종교교육사건이다.

재 부는,원심 결 피고 학원에 한 부분을 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며 피고 서울특별시에 한 상고를 기각하며 피고 서울특별

시에 한 상고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하 다.

결문에 따르면,원고는 학교 강제 배정에 따라 피고 학원이 기독교정신을

건학이념으로 하여 설립·운 하는 고등학교에 입학하 으나 평소 종교를 가지

지 아니하 던 학생인 사실, 고등학교는 종교행사를 거행함에 있어 원고를 포

함한 학생들에게 자율 참여를 보장하지 않고 동의를 구하지도 않은 채 학생들이

경건회 시간에 참석하지 않는 학생이 있는지 확인하여 참석하지 않은 학생들에게는

청소를 시키는 등 불이익을 주고 성탄 에 교회에 출석 하 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도 한 사실,원고는 2002년 1학기말 학생회 부회장 선거에 출마하면서 교회에 1년

이상 다녀야 한다는 학생회 회칙상의 자격 요건을 시정하여 것을 교목교사에게

건의한 이 있고 2002년말과 2004년 에는 교목 담임교사에게 배 참가에

한 거부감을 표시하 으나 교사들로부터 자 하고 학교 방침에 따르라는 취지의 답

변만 들었을 뿐이고 학교의 정책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던 사실이 있다.

고등학교가 실시한 종교과목 수업은 기독교 교리에 입각한 종 교육이라고

할 것인데 그럼에도 학교가 이 사건 교육부 고시와 달리 체과목을 개설하지 아니

함으로써 학생들에게 선택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고 실질 인 참가의 자율성도 보

장하지 아니하 으며 사 동의조차 얻지 아니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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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징계처분 사실 계에 의하면,원고는 담임교사에게 불손한 반항을 하 고

2003.11교내 식과 련하여 학교의 명 를 실추하 고 학교공동 기물인 방송실을

무단으로 사용하 고 학생회장 신분으로 학생들을 선동하 다는 사실,교육청 앞에

서 1인 시 를 한 사실 등의 사유로 퇴학 처분을 받았다.

이 사건 징계처분의 사유가 된 원고의 담임교사에 한 불손한 행동이나 지도에

불응한 행 의 내용 정도가 결코 경미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그러나 학생에

한 징계처분 가장 무거운 퇴학 처분은 학생의 신분이나 명 에 하여 쉽사리

회복 할 수 없는 불이익을 가하는 것으로 그 처분에 최 한의 신 을 기하여야 함

이 당연하고,학칙에 따라 개 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 한하여 취하여져야

한다.

나.청구인의 주장

종교교육과 련하여 기본권의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그리고 학생과 학교

법인의 기본권 충돌과 그 법성 단이 나타나게 된다.공교육체제의 헌법 도입

과 우리의 고등학교 교육 실 평 화정책이 고등학교 입시의 과열과 그로 인한

부작용을 막기 하여 도입된 사정,그로 인한 기본권의 제한 정도 등을 모두 고려

한다면 고등학교 평 화정책에 따른 학교 강제 배정 제도에 의하여 학생이나 학교

법인의 기본권에 일부 제한이 가하여진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제도가 학생

이나 학교법인의 기본권을 본질 으로 침해하는 헌 인 것이라고까지 할 수는 없

다.

종립학교가 특정의 종교교리를 하는 종 교육 형태의 종교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구체 인 사정을 종합 으로 고려하여 사회 공동체의 건 한 상식과 법 감

정에 비추어 볼 때 용인될 수 있는 한계를 과한 종교교육이라고 보이는 경우에는

법성을 인정 할 수 있다.

다.쟁 사항

이 사건의 쟁 은 다음과 같다.첫째,고등학교 평 화정책에 따른 학교 강제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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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가 헌인지 여부이다.둘째,고등학교 평 화정책에 따른 학교 강제배정으로

종립학교가 가지는 종교교육의 자유 운 의 자유와 학생들이 가지는 소극 종

교행 의 자유 소극 신앙 고백의 자유가 서로 충돌하는 경우 그 해결 방법이

다.셋째,종립학교가 고등학교 평 화정책에 따라 강제 배정된 학생들을 상 로 특

정종교의 교리를 하는 종 교육 형태의 종교교육을 실시하는 경우,그 법성

의 단 기 문제이다.넷째,종립학교가 특정종교의 교리를 하는 종 인 종

교 행사와 종교과목 수업을 실시하면서 참가 거부가 사실상 불가능한 분 기를 조

성하는 등 신앙을 갖지 않거나 학교와 다른 신앙을 가진 학생들의 기본권을 고려하

지 않은 것은,학생의 종교에 한 인격 법익을 침해하는 법한 행 이고,그로

인하여 인격 법익을 침해받는 학생이 있을 것임이 충분히 견 가능하고 그 침해

가 회피 가능하므로 과실 역시 인정된다고 하는 이다.

라.다수의견의 요지

다수 의견에 따르면,종립학교가 고등학교 평 화정책에 따라 학생 자신의 신앙

과 무 하게 입학하게 된 학생들을 상 로 종교 립성이 유지된 보편 인 교양

으로서의 종교교육의 범 를 넘어서서 학교의 설립 이념이 된 특정의 종교교리를

하는 종 교육 형태의 종교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종교교육의 구체 인

내용과 정도,종교교육이 일시 인 것인지 아니면 계속 인 것인지 여부,학생들에

게 그러한 종교교육에 하여 사 에 충분한 설명을 하고 동의를 구하 는지 여부,

종교교육에 한 학생들의 태도나 학생들이 불이익이 있을 것을 염려하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체과목을 선택하거나 종교교육에 참여를 거부 할 수 있었는지 여부 등

의 구체 인 사정을 종합 으로 고려하여 사회공동체의 건 한 상식과 법 감정에

비추어 볼 때 용인될 수 있는 한계를 과한 종교교육이라고 보이는 경우에는 법

성을 인정할 수 있다.

마.소수반 의견

종립학교의 종교교육이 그 허용되는 한계를 벗어나서 법하다고 평가되어 불법

행 가 성립된다고 볼 수 있으려면,그 종교교육이 보편 이고 건 한 사회인의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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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이라는 교육목 에 어울리지 아니하는 것이 아닌 한,학생이 자신의 종교

신념이나 확신에 기 하여 종립학교의 종교교육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명시 으로

표기하거나 는 이와 동일하게 평가될 수 있는 행동을 하 음에도 그러한 학생에

게 학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보완책을 제시하지 아니한 채 종교의 자유를 가지는

학생의 인격 가치를 무시하여 일방 으로 종교교육을 강제한 것임이 인정되어야

한다.그리고 와 같은 종교교육 거부의 의사가 학생 자신의 종교 신념이나 확

신에 기 한 것인지를 단함에 있어서는 고등학생이라는 그 연령 가 아직 감정의

기복이 심하고 인격 으로 미성숙의 성장단계임을 감안한다면 학생 본인의 의사표

만 가지고 단 할 것이 아니라 부모의 태도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본인의 진지

한 성찰을 거친 것임이 명확히 확증될 수 있어야 하고,나아가 부모도 이에 동의한

경우라야 한다.

바. 결요지

공교육 체계의 헌법 도입과 우리의 고등학교 교육 실 평 화정책이 고등

학교 입시의 과열과 그로 인한 부작용을 막기 하여 도입된 사정,그로 인한 기본

권의 제한 정도 등을 모두 고려한다면,고등학교 평 화정책에 따른 학교 강제 배

정 제도에 의하여 학생이나 학교법인의 기본권에 일부 제한이 가하여진다고 하더라

도 그것만으로는 제도가 학생이나 학교법인의 기본권을 본질 으로 침해하는

헌 인 것이라고까지 할 수는 없다.

고등학교 평 화정책에 따른 학교 강제 배정 제도가 헌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여 히 종립학교가 가지는 종교교육의 자유 운 의 자유와 학생들이 가지는 소

극 종교 행 의 자유 소극 신앙고백의 자유 사이에 충돌이 생기게 되는데,

이와 같이 하나의 법률 계를 둘러싸고 두 기본권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구체 인

사안에서의 사정을 종합 으로 고려한 이익 형량과 함께 양 기본권 사이의 실제

인 조화를 꾀하는 해석 등을 통하여 이를 해결하여야 하고,그 결과에 따라 정해지

는 양 기본권 행사의 한계 등을 감안하여 그 행 의 최종 인 법성 여부를 단

하여야 한다.

종립학교가 고등학교 평 화정책에 따라 강제 배정된 학생들을 상 로 특정 종교

의 교리를 하는 종 인 종교행사와 종교과목 수업을 실시하면서 참가 거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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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불가능한 분 기를 조성하고 체과목을 개설하지 않는 등 신앙을 갖지 않

거나 학교와 다른 신앙을 가진 학생의 기본권을 고려하지 않은 것은,우리 사회의

건 한 상식과 법 감정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나 학생의 종교에

한 인격 법익을 침해하는 법한 행 이고,그로 인하여 인격 법익을 침해받는

학생이 있을 것임이 충분히 견가능하고 그 침해가 회피 가능하므로 과실 역시 인

정된다.

사. 례 평석

유교 통이 강했던 한국 사회에서는 그동안 학교에서 일어나는 학생의 기본권

침해 가능성에 해 간과해 왔다.그로인해 침해당하는 학생의 기본권 하나가

바로 종교계 사립학교에서의 학생의 종교의 자유이다.

고등학교가 강의석씨에게 종교교육을 강요했다는 문제 이 지 되어 법원

결이 내려졌고 기독교 학교들은 이를 종교교육의 종식이나 설립 목 상실쯤으로

받아들이며 망하는 분 기다.

그러나 이번 법원 결이 오히려 기독교 학교의 종교 교육을 음지에서 양지로

끌어내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이화여자 학교 법학 문 학원 김

유환 교수는 이 결은 학생의 종교 자유와 종립 학교의 종교 교육의 자유 사이에

서 균형과 조화를 추구한 결이라고 평가하 다.

결국 종교 교육을 거부하는 학생에게 종교 교육을 강요하지 않는 한 오히려 기독

교 학교는 이번 결로 인해 종교 교육을 실시 할 수 있는 법 근거를 제공 받았

다는 게 김교수의 주장인 것이다 (크리스천투데이,201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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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결론 제언

1.결 론

가.고교평 화의 개 을 통한 도입 개과정,법 근거와 황

평 화정책은 교육과정의 운 ,교수학습지도,학교유형의 다양화,학교선택의 문

제, 입 형제도,학교간 격차문제,사학의 특성 발 등 교육의 본질 문제들

과 상호 련 속에서 등교육의 반에 범 한 향을 미치고 있다는 에서 정

책에 내포된 교육 의미는 크다고 볼 수 있다.

1974년 서울과 부산에서 시작된 고교평 화는, 학교교육 정상화·입시부담 고

입재수생 문제 완화·고등학교 교육기회 확 ·학교간 교육격차 완화· 도시 인구

문제 억제 등의 정 인 측면과 학력 하·학생과 학부모의 학교선택권 제한·명문

고 형성의 인 제한·사립고교의 자율성 약화와 사학 발 해 등의 비 측

면에서의 평가가 다양하게 이루어지면서 수많은 논쟁이 이루어졌고 평 화정책의

그 과정은 확 ,축소 시행 폐지,재도입 등의 과정을 반복 으로 거치면서 지속

으로 이어져왔다.

2008년 평 화 용 도시가 28개로 확 되었으며,2012년부터는 춘천·원주·강릉에

서 고교평 화 용을 받게 될 정이며,2011년 안산시와 명시·의정부·강원도에

서 고교평 화정책을 채택하느냐 안하느냐 논의 에 있다.

나.학교선택권의 헌법 근거

학부모는 자녀교육의 책임과 의무를 지닌 교육권의 주체이며 학교를 선택하고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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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의 산과 학비를 부담하는 교육의 수요자이다.

그러나 의무교육제와 더불어 공교육제도가 확립되면서 자녀의 교육 기본권에 의

하여 학부모의 자유가 제한되고 국가 권력에 의한 학교 설치 리에 한 교육

법상의 문제가 나타나면서 학부모의 자녀에 한 법 지 가 문제로 등장하 다.

교육기본권의 개념은 교육에 련되어 있는 주체들 간의 이해 계에서 그 문제로

부각되었다.따라서 교육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생겨날 수 있는 상들의 문제 을

법 인 에서 해결할 수 있는 기본 인 제를 제시하여 수 있다는데 그 의

의를 찾을 수 있다.

학부모의 교육권이 갖고 있는 법 성질은 먼 , 국가 권리로서의 성질을 갖

는다는 이다.그리고 자유권 기본권과 사회 ·생존권 기본권 는 방어권

기본권과 청구권 기본권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즉,학부모의 교육권은 기본 으

로 국가에 해서 자녀의 교육을 청구할 수 있는 내용의 권리가 아니라 학부모의

자녀에 한 교육의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 받지 않는 권리로서 국가의 간섭이나 침

해의 배제를 청구 할 수 있는 방어권으로서의 성질을 갖는다.

유엔의 세계인권선언은 부모는 그 자녀에게 주어지는 교육의 종류를 선택하는 우

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면서 부모의 교육권의 내용으로서 가정교육,학교선택,

학교교육내용 선택의 권리를 밝히고 있다.의무교육에서 학부모가 갖는 권리는 취

학권과 학교선택권이다.우리나라에서는 등교육 단계인 ·고등학교 입학 형에서

도 공·사립을 불문하고 학생 부모가 학교를 선택하지 않고 교육당국의 추첨 배정에

의하고 있는 실정이다.국가가 교육의 기회 균등을 해 학생을 선발하고 배분하는

것이 생활권 기본권 보장의 측면에서 인정할 수는 있을지라도 부모의 교육할 권

리로서의 학교선택에 한 권리를 제한한다는 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없다.

학부모의 교육권과 국가의 교육권이 충돌하는 경우의 하나로 부모의 학교선택권

에 한 제한이 문제되었다.이와 련해서 고등학교평 화 입학 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 등교육법 제47조 제2항과 동법 시행령 제84조 제2항을 통해 평 화정책

을 학교선택권의 입장에서 진단해 보았다.

다.주요국가의 입학체제의 특징과 시사

각국의 등학교 입학 련 교육행정권한 배분 황을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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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은 랑스를 포함한 부분의 국가들에게 등학교 학생 입학에 한 사항에

해서 단일국의 경우에는 앙정부가 그리고 연방국(미국,독일)에서는 주정부가

기본 인 원칙을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로 학생들의 입학을 결정하는 것은 교육감,

단 학교 혹은 교사들이란 이다.이는 이 나라들에 있어서 교육재정 자립도나 제

도 자체에서 안정된 지방분권 교육행정 시스템을 갖추고 있고 통 으로 지방자치

를 기반으로 교육제도가 발 해 온 배경과 련이 있다.

그리고 다른 시사 은, 부분의 국가들에서 학생·학부모의 선택권이 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등학교 학생선발 제도를 운 하고 있다는 것이다.학생·학부모

의 학교선택에 있어서 문 지식 제공을 통해 신 한 선택을 유도한다는 측면에

서 독일의 학부모 상담제도,진학정보 제공,진학 상기 의 견학기회,진단수업 등

의 차 운 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라.고교평 화 련 법 쟁

고교평 화 입학제도는 최고규범인 헌법의 이념과 교육조항의 원리를 기 로 하

는 평가가 어떠한 기 의 평가보다 먼 이루어져야 하며 그 결과가 존 되어야 하

는 것이 법치주의의 원리이다.

평 화정책에 한 재인식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바탕으로 하

여 평 화정책이 추진되어 오면서 각 사례에 한 례를 분석 해 으로써 학부모

의 교육권과 학교선택권의 법 근거와 의의를 련지어 보았다.

1995년 헌법재 소가 거주지를 기 으로 ·고등학교 입학을 제한하고 있는 구교

육법시행령 제71조 등에 한 헌법소원에 하여 합헌 결을 하 다.이 결에서

헌법재 소는 거주지를 기 으로 ·고등학교의 입학을 제한하는 구교육법시행령

제71조 제112조의6등의 규정은 과열된 입시경쟁으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부작용

을 방지한다고 하는 입법 목 을 달성하기 한 하나의 방안의 하나이고 도시와

농·어 에 있는 ·고등학교의 교육 여건의 차이가 사실상의 차이는 있으나 법 인

차이는 심하지 않으며 획일 인 제도의 운 에 따른 문제 을 해소하기 한 여러

가지 보완책이 시행령에 상당히 마련되어 있어서 그 입법 수단은 정당하므로,

학부모의 자녀를 교육 시킬 학교선택권의 본질 내용을 지 할 수 있게 침해하

으나 과도하게 제한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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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2010.4.22선고2008다38288종립사립고교 종교교육사건은,종립학교가 고

등학교 평 화정책에 따라 강제 배정된 학생들을 상 로 특정종교의 교리를 하

는 종 교육 형태의 종교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그 법성의 단 기 을 제시한 경

우이다.자유롭게 체과목을 선택하거나 종교교육에 참여를 거부할 수 있었는지

여부 등의 구체 인 사정을 종합 으로 고려하여 사회공동체의 건 한 상식과 법

감정에 비추어 볼 때 용인될 수 있는 한계를 과한 종교교육이라고 보이는 경우에

는 법성을 인정할 수 있어 손해배상이 내려졌다.그리고 고등학교 평 화정책에

따른 강제배정 제도에 의하여 학생이나 학교법인의 기본권에 일부 제한이 가하여진

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제도가 학생이나 학교법인의 기본권을 본질 으로 침

해하는 헌 인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하 다.

2.제언

국가의 교육 정책 측면에서 평 화 교육을 실시하고 거주지에 의거한 학교배정

을 시행한다고 하더라도 교육 수혜자인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 기본권이 가 침

해되지 않고 보장 될 수 있는 제도 보완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이러한 보완의

필요성에 따라 1980년 에는 고교평 화정책을 보완하기 한 목 으로 과학고등학

교,외국어고등학교 등과 같은 특수목 고등학교를 설치하 으며,1990년 반부

터는 고교체제를 다양화한다는 차원에서 특성화고등학교와 자립형사립고등학교 등

과 같은 다양한 고등학교를 운 하고 있다 (노기호,2008).

수요자 심 교육에서는 자율 인 학교운 이 제 되어야 하고 이는 학생과 학부

모의 학교 선택권 문제를 제기하게 된다.

최근의 교육 개 에서는 선택과 경쟁을 강화하여 교육의 수월성을 추구하려고 한

다.

이런 측면에서 고교평 화정책은 새로운 도 을 받고 있다.평 화제도가 학교선

택권을 제한하므로 헌이 아니냐는 주장과 련된 1995년 사건에서 헌법재 소는

‘선택권을 최소한으로 제한하면서 입법목 을 달성할 수 있는 최선이 방법이 있다

거나 이를 쉽게 발견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그 입법 수단은 정당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라고 하여 입법자의 입법 형성권을 존 한 이 있다.

평 화정책은 입시제도와 한 계 속에서 같은 뿌리를 지니고 있는 문제이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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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상향 ·특성 으로 평 화된 학교체제를 입 형제도의 발 과 연계하여 모색

되어야 한다.평등한 교육환경 여건이 선행되지 않고는 평 화정책이 성공 으로

실 되기 어려우므로 존하는 학교간 격차를 해소하기 한 행정 ·재정 ·정책

노력이 수반되어야 한다.

다양한 유형의 학교와 특성 인 학교운 모형을 지속 으로 개발하여 확 해 나

감으로써 평 화된 틀에서 등교육의 다양화와 특성화를 추진해 나가는 일도 요

하다.동시에 학교특성화,다양화와 함께 학교 내에서의 다양한 선택기회를 확 하

여 평 화된 체제 속에서 소외되기 쉬운 우수· 재 학생들을 한 극 인 배려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한 이원화된 체제 확 ,보류,해제,재시행이라는 개과정에서 보여주듯

특정 입장과 여론에 좌우될 경우 시행착오를 되풀이할 우려가 있으므로 확고한 정

책목표 설정과 일 된 논리에 기 하여 정책을 안정 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

다.

평등성의 기 에 수월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방향으로 제한된 범 내에서라도

학교선택권을 부여하고,평 화 학교들의 반 인 교육여건을 개선하여 궁극 으

로 상향평 화가 실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공은배,2002).

부분의 국가들에서 학생·학부모의 선택권이 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등학교

학생선발제도를 운 하고 있다는 에서 시사하듯이 교육의 균등을 추구하고 국가

교육의 질과 수월성을 반 으로 향상 시키고자 하는 정책 논리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국가의 교육권과 학부모의 교육권이 충돌하는 교육 실에서 고교평 화정책의 헌

법 근거와 의의를 악해 나가면서 정책 방향성을 찾을 수 있도록 근해 나갈

필요가 있을 것이다.그리고 종교에 따른 학교선택권을 부여할 경우 교육

효과가 어느 정도 될 것이고 그 향은 어느 정도 측이 가능한 지에 한 연구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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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AnalysisonLegalIssuesonHighSchool

StandardizationSystem

KoMinJung

GraduateSchoolofEducationatJejuNationalUniversity

MajorinEducationAdministration

SupervisedbyProf.KoJeon

Parents are the subjects of educationalrightwho should perform their

responsibilityand dutyfortheirchildren'seducation,and alsotheeducation

consumersbeing in chargeofchoosing theschool,and covering thepublic

educationalbudgetand expenses.Nevertheless,theirrightto education have

oftenbeenexcludedfrom policy-makingofeducationalauthoritiesandschool

operation.Undersuchsituation,it'snecessarytolookintotherange,contents

andlimitofparents'righttoeducation.Therestrictionoftheparents'rightto

selectschoolalsoisacaseoftriggeringitsconflictagainstthenationalrightto

education.

Inrelationtothis,thestandardizationpolicywouldbediagnosedfrom th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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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therighttoselectschoolthroughthesecondclauseofArticle47underthe

Elementary-SecondaryEducationActwhichregulateshighschoolstandardization

system andthesecondclauseofArticle84underthesameAct.

Accordingly,thepurposeofthisstudy1)istoseeexaminetheprecedentsforthe

casesappearedinmanysocialstatusbytheongoinghighschoolstandardization

which acknowledged the constitutionality in 1995 through the constitutional

appealforArticle71undertheregulationforeducationactandthentograsp

thelegalgrounds.Besides,thehigh schoolstandardization policywhich has

beenthebasisofhighschooladmissionsystem wouldbeexaminedfrom the

statusholding therightto chooseschooland then theconceptofparents'

educationalrightwouldbesetup.

Mostnationssuchasgermany,theU.S,Japan,FinlandandFranceetcoperatethestudent

selectionsystem tothedirectiontorespectstudentsandparents'rightstoselectwhich

implicatesanecessityofapolicylogicforthepursuitofeducationalequalityandoverall

enhancementofnationaleducationqualityandexcellence.

1)It'sthedissertationforEd.M.degreesubmittedtothecommitteeofGraduateSchoolofEducationatJeju

nationalUniversityonAugust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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